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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이해

1. 훈련기관 사전준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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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이해

3

1 훈련기관 등록 :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

참고  훈련기관 관리번호란?

☞ 훈련기관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훈련기관을 구분·관리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며, 1개 기관은 

1개의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➊ 신청자격 확인 및 준비서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 훈련시설 유형 중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사업주 자체훈련만 가능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은 해당 법령 관련 교육만 심사 신청 가능함

참고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이란?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사업주 자체훈련만 가능

☞ 사업주단체는 소속 회원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이 가능하나 실업자 또는 회원사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으로 등록

하여야 함

∙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 시 기관유형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므로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설립근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준비 필요

훈련기관 사전준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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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 증빙자료와 HRD-Net 입력정보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표 Ⅰ-1> 기관유형별 관련법 및 기관유형 증빙자료

기관유형 관련법 기관유형 증빙자료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훈련법인·

단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학과가 명시된 학칙

원격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신고증
∙ 설치보고 공문(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한함)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원격학원설립·운영등록증

 * 반드시 ‘5. 종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학원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재발급 필요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단체 
포함)

각 관련 법령
∙ 교육기관지정서

 ※ 교육기관지정서가 없는 경우, ①교육훈련 법적 근거 ②등기부
등본, 법인설립허가증 등 해당기관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노인복지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 지정서 내 ‘교육기관의 장’을 훈련기관 대표자로 입력하여야 함

장사법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서

항공안전법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또는 운영위탁계약서

건설기술진흥법 ∙ 국토교통부 고시 상의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명단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각 관련 법령
∙ 정관 
※ 정관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등 기타 서류

➋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승인

∙ 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 권한을 

신청하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훈련기관의 신청 정보를 사전검토하여 관할 고용

센터로 송부 후 이를 관할고용센터에서 최종 승인하면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발급

-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발급된 후 행정지원시스템 및 심사평가시스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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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 관리번호는 상시 신청 가능하나, 관련 증빙자료 및 훈련기관 정보에 관한 

검토 등으로 승인 기간이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음

➌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및 확인 방법

[그림 Ⅰ-1] 신규기관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 및 승인 절차

① (신청)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 회원가입 > HRD-Net 

로그인 > 나의 정보 > 행정지원이용신청(행정시스템이용신청)

- 훈련기관 정보 입력 및 기관유형별 증빙자료 첨부 (※ 기관유형별 관련법 및 기관

유형 증빙자료 참조)

② (사전검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동일기관여부, 훈련기관 정보의 적정여부 등을 

사전검토 후 검토결과 및 의견 등록

훈련기관 관리번호 검토기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관할 고용센터는 부정·부실 훈련기관의 신규 재진입 방지 및 훈련기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 수행

- [동일기관 여부] 기존에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소재지, 설립·운영자, 훈련기관 유형, 제재

처분 등을 기준으로 동일 여부를 판단

※ 동일기관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관리번호를 활용해야 함

※ 필요 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훈련기관 정보] 훈련기관 유형 선택의 적정여부 및 HRD-Net에 입력된 훈련기관의 기본정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유형 등)와 증빙자료 정보 간 일치 여부 등 검토

※ 훈련기관 정보 변경신청 시에도 위 기준과 유사한 사전검토가 진행될 수 있음

③ (최종승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결과 입력(승인, 반려, 불승인)

- 최종승인 시 훈련기관 관리번호(9자리) 발급되며, 반려 시 수정·보완 후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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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훈련기관 관리번호 확인)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로그인(공인인증서) > 공통

업무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기관정보관리 > 기본정보 탭

참고  

【훈련기관 정보 변경신청】

훈련기관 기본정보는 각종 심사평가,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 훈련기관 관리 전반에 활용되는 

사항이므로, 훈련기관의 정보가 변경되는 즉시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변경신청을 통해 훈련

기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입력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변경항목 : 훈련기관 정보, 소재지, 대표자, 훈련방법, 훈련기관 유형

항목 내용

훈련기관 정보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 훈련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소재지 변경 시 관할 고용센터 자동 변경

대표자 법인여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훈련방법 집체/원격

훈련기관 유형 지정직업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 담당자 정보, 전화번호, e-mail주소 등은 [훈련기관 정보관리]에서 별도 승인절차 없이 변경 가능

 ∙ 변경신청 방법

①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접속

② 공통업무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기관 변경신청]

③ [훈련기관 변경신청] ▶ [항목 선택 및 내용 작성] ▶ [신청]

  - 정보변경 신청 항목 [체크박스] 선택 후 변경내역 입력

  - 정보변경관련 증빙서류 첨부 (변경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첨부)

④ 공통업무 ▶ 훈련기관 관리 ▶ [변경이력 조회]

  - 훈련기관의 변경신청 이력 및 승인내역 현황 확인 가능

※ 추후 훈련기관 정보 변경신청 시 훈련기관 관리번호 신청/승인 단계와 유사한 사전검토가 진행될 수 있음

▢ 유의사항
 1. 정보변경관련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유형별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첨부
  - 파일이 2개 이상인 경우 압축파일(zip)로 첨부(5MB 이내)
 2. 소재지 변경
  - 변경소재지는 [돋보기] 검색 후 세부 주소지 입력(층·호 정확하게 입력)
  - 실습장이 강의실과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 실습장 주소 등 추가 입력

   (예) ○○중장비학원 : 대표주소 + (본관)101호 / (실습장)△△대로12-2 △△

 3. 훈련기관 유형 변경
  - 훈련기관 유형 변경 시, 승인받은 실시가능 직종이 모두 ‘승인취소’되므로 반드시 유형 변경 후 

15일 내 재승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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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평가 신청 개요

1) 신청자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단, 시행령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제2호 각각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타 법령에 

의한 시설 또는 기관’)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 및 장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개요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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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3년 이상의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2024년 고용노동부 지원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구분 심사평가 대상 훈련

원격

훈련

∙ 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표 Ⅰ-2> 심사평가 대상 훈련

※ 인증평가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평가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 부여

3) 신청 및 정정·보완기간

○ (신청기간) 2023. 4. 19.(수) 10:00 ~ 2023. 5. 2.(화) 18:00

- 2023. 4. 12.(수)부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시범사용(임시저장 및 테스트 

기능 등) 가능

* 시범 사용기간 내 입력한 정보는 ‘임시저장’ 상태이므로, 신청기간 중 내용 추가, 수정 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 ‘최종제출’로 신청완료 요망

- 작성 내용에 대해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전산상 

동의서 체크 필수)

○ (정정․보완기간) 신청기간 내 신청완료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2023. 5. 23.(화) ~ 

5. 25(목), 18:00까지 일부 항목* 정정·보완 가능

* 재정건전성 평가자료 정정에 한함

구분 정정∙보완 가능 범위

기본평가
○ 재정건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정ㆍ보완 기간 내 추가 서류 제출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HRD-Net 가입 및 심사평가시스템 설치, 로그인 등 상세내용은 설명회자료집 3권 참조

- 평가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작성중’일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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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참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대상 유형

기관유형 훈련유형 신청경로

원격
훈련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재직자) ○ (인증평가) HRD-Net 심사
평가 시스템 → 인증평가

○ (과정심사) e-simsa시스템 
→ 원격훈련심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5) 심사평가 방법

○ 기본평가, 역량평가를 거쳐 훈련기관 인증등급 판정

용어 정의  

① 기본평가: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평가 

② 역량평가: 훈련성과 평가 + 훈련실시역량 평가(현장평가)

③ 인증평가: 기본평가 + 역량평가

제12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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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평가(기관건전성평가)

1. 기본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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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평가 목적 및 개요

∙ (평가목적)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관련 법 규정의 준수 여부, 세금 체납이력 및 

신용수준 등을 토대로 기관의 청렴성 및 재정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대상)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신청한 모든 훈련기관

∙ (평가기간) 2023년 5월 ~ 6월(예정)*

* 상기 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추진 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및 방법)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2개 항목의 총 감점 등을 고려하여 결과 판정

※ 기본평가(기관건전성 평가) 결과 감점 20점 이상, 평가실시연도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발생, 동일 항목 3년 연속 감점(5점 이상), 사회적 물의기관 등 기본평가(기관건전성 평가) 결과 

부적합된 기관은 최종 결과발표 시 ‘인증유예’ 부여 예정

기본평가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1. 준법성

∙ 시정명령(시정요구 포함)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 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임금체불 이력

∙ 최저임금 위반 이력

∙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2. 재정건전성

∙ 세금체납 여부 ∙ 신용수준

∙ 사회적 물의, 준법성 연속감점 등 ※ 기타

 유의사항

☞ 2023년도부터 ‘재정건전성 평가’의 평가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의 종류 및 제출 방법이 개편되었

으므로 반드시 자료집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를 반드시 확인 및 최신 정보로 수정 필요

☞ 준법성 평가에서 사회적 물의, 준법성평가 연속감점 등을 추가 확인

기본평가 개요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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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사업자등록 증명원’* 첨부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번호(14자리) 기재

   * 수익신고를 하지 않은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증명원 제출 가능

     단, 시설유형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대학은 대학기관 평가인증 항목(재정

건전성)을 준용하므로 관련 평가서류 제출은 없음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평가참여신청서 화면 ]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처

☞ 사업자등록 증명원은 아래 절차를 통해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시 발급유형은 ‘한글증명’, 사용용도/제출처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공개’,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 선택하여 발급신청 후 HRD-Net에 첨부

* 서류 발급 시 반드시 ‘발급번호’를 확인하여 HRD-Net에 작성할 것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경로: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 

☞ 정부24(www.gov.kr) 

- 경로: ‘사업자등록증명’검색 후 [신청서비스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

참고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번호란?

○ 사업자등록 증명원 왼쪽 상단에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번호’ 표기 (14자리 숫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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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공동대표자 전원 등록 필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공통업무>훈련기관 관리>훈련기관 정보관리>훈련관계자 등록/수정 창에서 

직위 ‘대표’로 설정)

2 준법성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 훈련기관의 청렴 수준 판단

∙ (평가절차) HRD-Net 전산 상의 제재 처분이력 및 임금관련 이력으로 평가 실시

∙ (평가기준) 준법성평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감점 적용

  ※ 실적산정기간 내 발생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은 처분당 1회만 감점 적용(전년도 감점 적용 시 중복 감점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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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평가기준

제재
처분
이력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 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항 참조

임금
관련
이력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

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최저임금 위반 이력

기타
∙ 준법성 연속 감점 여부 및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

(심의위원회)

<표 Ⅱ-1> 준법성평가 세부 평가기준

∙ (제출서류) 훈련기관 준비사항 없음

2)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

∙ (제재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 허위 과정 인정 및 위탁체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일 또는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이 2021.1.1.~

2022.12.31.인 경우 처분 수준에 따라 건당 1~20점 감점

- 2년 이상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은 처분의 유효기간이 2021.1.1.~2022.

12.3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유예

- 평가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거나, 이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부여,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인증유예로 

즉시 부여* 

* 이 경우 인증유예 받은 시점 이후 도래하는 평가부터(접수마감일 기준) 등급 획득 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2022-86) 제12조 제4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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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 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제재 처분 대상 

전체 과정의 처분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

※ 행정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반영

◾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모두 ‘집행정지’로 기재

◾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모두를 

‘집행정지의 실효’로 기재

☞ 행정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하 ‘본안’) 제기 시,

①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

 → 본안 진행 중이라도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

②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본안청구 인용여부와 무관)

 → 집행정지의 실효일을 기준으로 인증평가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평가에 반영

참고  제재(행정) 처분이란?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검찰송치*가 

2021.1.1.~2022. 12.31.기간에 발생한 경우 1인당 5점 감점(훈련실시 이력에 관계

없이 해당 사항 발생 시 감점 적용)

* 시정지시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경우 해당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을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 시 감점 적용

∙ (사회적 물의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 등 위법

행위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지배·관리하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가능

※ 예시: 훈련기관 대표자가 최근 1년 이내 직업훈련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인증유예·부정훈련·행정처분 발생기관이 인증유예 회피를 위해 신규기관을 설립·대표자를 

변경·타기관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증유예 즉시 부여 및 보유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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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성 연속 감점) 2023년도 심사평가부터 최근 3년간(2021~2023년) 준법성 평가 

결과, 동일 항목*에서 5점 이상의 감점이 연속하여 발생한 기관은 기본평가(기관

건전성 평가) 부적합 및 인증유예 등급 부여 예정**

 * ①임금관련 법위 반 이력 및 ②제재 처분 이력(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로 부과 이력 

포함)으로 항목 구분

** 2021년~2023년 실시된 인증평가의 준법성 평가 결과 기준 및 2023년도 처분내역을 포함하여 

반영

3 재정건전성 평가

재정건전성이란?

- 세금체납 여부 및 신용수준 등 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건전성 및 안정 수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세금체납여부’ 및 ‘신용수준’ 등 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안정성을 판단

* 2023년부터 재정건전성 평가 서류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제출 간소화

∙ (평가절차) 접수된 평가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감점대상 기관의 경우 

정정·보완기간 추가 자료를 접수하여 최종 심사결과 확정

<표 Ⅱ-2> 재정건전성 평가 추진 절차

심사평가 신청 시 
평가서류 접수

본 평가 실시
정정·보완 기간 

자료접수 및 평가
심사평가
결과 확인

∙ 사업등록 증명원
  제출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 재정건전성 평가 실시 

및 감점대상 기관 
정정보완 안내

→

∙ 정정·보완 대상 기관 
추가 서류 제출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확인
(’23년 10월 예정)

※ 정정·보완자료 제출은 훈련기관의 선택사항으로 정정·보완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정·보완 자료 미제출 시 본 평가 결과로 확정되어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발표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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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입력방법

○ 2023년부터 훈련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최소한의 평가신청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사업자등록 증명원(발급번호 포함)을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번호(14자리) 기재
   ※ 수익신고를 하지 않은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증명원’ 제출 가능
   ※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공동대표자 전원 등록 필요(공통업무>훈련

기관 관리>훈련기관 정보관리>훈련관계자 등록/수정 창에서 직위 ‘대표’로 설정)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정보로 수정 필요

○ 단, 시설유형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대학은 대학기관 평가인증 항목(재정건전성)을 준용하므로 

관련 평가서류 제출은 없음

2)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

<표 Ⅱ-3> 재정건전성 평가 세부 평가기준

세부지표 평가기준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 AAA등급~CCC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조회된 기관은 감점 없음

※ 정정·보완(감점)대상 기관 중 (사업자등록 증명원 미제출, CC등급 이하, 신용수준 조회 
불가 기관 등) 중 정정·보완 기간 내에 추가 서류 제출 기관에 한하여 추가 평가 실시

구분 감점기준 (정정·보완 기간 마감일 기준 적용)

개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 

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5점 감점 적용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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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이란? 

 - 과거의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하는 등급

󰋮 완전자본잠식이란? 

 -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0 미만)인 상태

참고  신용수준 항목 기업평가등급별 감점 기준 

○ 전문신용평가정보 기관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수준 항목 감점 기준을 적용하며, ‘정정·

보완 기간’에 제출한 추가 서류는 세무·회계전문가의 검토 및 별도 감점기준을 통해 인정 여부 판단 

[법인 신용수준]

평가등급 감점 등급정의

A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B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있는 기업

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기능이 높은 기업

C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 10점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C 10점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D 15점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개인 신용수준]

평가점수 감점 등급정의

600점이상 - 7등급 이상

500점이상
600점미만

10점 8~9등급(개인별 부실률 주의)

0점이상
500점미만

15점 9~10등급(개인별 부실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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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정보완에 따른 재정건전성평가 실시

1) 세금체납 여부 평가

∙ (평가방법) 심사평가 신청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감점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정정·보완기간 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납세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감점 여부 판단

∙ (제출방법)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자료 업로드

∙ (제출서류) 정정·보완 기간 내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대상 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로 감점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평가 결과에 

반영

* 2023.3.1.~2023.5.25. 기간 내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만 인정

**국세청 관인과 세금체납 없음 사실이 모두 포함된 납세증명서만 인정(납부내역 증명 등의 

기타서류는 모두 불인정)

참고  정정·보완 기간 추가 서류 제출 관련 

☞ 정정·보완 기간 : 2023.5.23. ~ 5.25.

☞ 서류 제출방법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 

(별도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불인정함에 유의)

☞ 유의사항

1) 본 평가 진행 이후 ‘정정·보완’ 대상으로 안내받은 기관만 추가 서류 제출 가능하며, 추가 제출한 

자료로 결과 확정

2) 훈련기관이 심사평가 신청기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평가 결과가 ‘CC등급’ 이하에 해당하여 감점 

대상이 된 기관은 정정·보완 기간내 추가 자료 제출 가능 대상으로 안내되며, 추가 서류 제출은 

기관의 선택사항임

3) 정정·보완(감점) 대상기관으로 확인되었으나, 추가 서류를 미제출한 기관인 경우 본 평가 결과로 

감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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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정정·보완 기간 내 사업자유형별 세금체납여부 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정정·보완 
신청기한내 제출 

서류
(대상기관만 추가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소속(본·지점 유형)으로 본점의 납세증명서밖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증도 첨부 필요

O O

○ 고유번호증

 * 비영리 및 단체 중 고유번호증만 활용하는 경우 첨부 필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만 해당)

X O

○ 국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대표자 전원의 국세 납세증명서 
첨부 필요

O O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첨부 필요

O O

2) 신용수준 평가

∙ (평가방법) 심사평가 신청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감점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정정·보완기간 내 추가로 제출하는 신용수준 평가 관련 추가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감점 여부 판단

* 심사평가 신청기한 내 제출한 서류의 신용수준 평가 결과가 ‘CC등급’ 이하로 감점 대상인 

기관은 정정·보완 기간 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여부는 훈련기관의 

선택사항임(미제출 시 심사평가 기한 내 제출한 서류에 따른 결과로 확정)

∙ (제출방법)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자료 업로드

∙ (제출서류) 정정·보완 기간 내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대상 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훈련기관의 사업자유형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지정된 

추가 서류를 택1 하여 직접 발급 및 제출 해야하며, 해당 서류로 감점 여부를 검토

하여 최종 평가 결과에 반영

* 추가서류 제출 마감일(2023.5.25.)에 유효한 서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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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정정·보완 기간 내 사업자유형별 신용수준 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정정·보완 

신청기한내 제출 

서류

(대상기관만 추가 

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 신용수준 추가 증빙서류

 - 대표자 개인신용보고서

 * 사업자등록증과 개인신용보고서에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 일치 필요

 - 21년 표준재무제표

O

(택1 제출)  
X

○ 법인사업자 신용수준 추가 증빙서류

 - 기업신용보고서

 * 기관 정보와 신용등급이 확인 가능한 기업신용보고서

 - 21년 표준재무제표

X
O

(택1 제출)

○ 법인소속 관계 증빙서류(본·지점 유형)

- 법인 등기부등본

- 정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 기타 훈련기관 소속 관계가 확인되는 자료 중 택1

X

법인 소속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본·지점 유형)

※ 정정·보완 대상 기관만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신용수준 추가 증빙서류의 경우 정정·보완 기간에만 제출 가능

참고  ‘신용수준 평가’ 정정·보완 기간 추가 제출 서류 평가방법

세무·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함. 모든 평가서류는 훈련기관명, 

발급처의 직인(날인), 작성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 중 하나라도 미포함 될 경우 공식

서류로 불인정하고 감점이 적용됨. 

① 회계감사보고서: 대학 등 회계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의 검토를 거친 회계감사보고서

② 결산보고서: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우 

 * 결산보고서는 해당 기관명, 작성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직인 등을 찍어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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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완기간 재정건전성 평가 서류 발급처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경로: [민원증명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 

☞ 정부24(www.gov.kr) 

- 경로: ‘국세 납세증명서’검색 후 [신청서비스 > 납세증명(신청)] 메뉴
* 서류 발급 시 반드시 ‘인쇄하기’로 출력한 뒤 발급처 관인 포함상태 확인할 것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 위택스(www.wetax.go.kr) 

- 경로: [납부결과 > 지방세 증명서 발급 > 납세증명서] 메뉴

☞ 정부24(www.gov.kr) 

- 경로: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 

[개인신용보고서 발급처]

☞ 국내 신용정보기관(예시)

1) 사이렌24(www.siren24.com)

2)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3) NICE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 개인신용보고서는 신용정보기관의 직인과 개인신용점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전체 페이지로 

첨부할 것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메뉴 

☞ 정부24(www.gov.kr) ☞ ‘표준재무제표증명원’검색 후 [중앙민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메뉴
※ 202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으로 발급

[기업신용보고서 발급처] 

☞ 국내 기업신용평가기관(예시)

1) NICE평가정보 이크레딧(www.eCredit.co.kr)

2) 나이스디앤비(www.nicednb.com)

3) SCI평가정보(주)(www.bizrating.co.kr)

4) 한국기업데이터(www.kedkorea.com)
※ 기업신용평가기관 정보와 기업신용 평가등급, 유효기간 여부를 반드시 확인,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

보고서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경로: [법인등기 > 발급하기] 메뉴 

※ 본·지점 간 소속 관계 확인이 필요한 훈련기관만 제출 필요
(예: 본·지점 관계 기관으로 ‘지점(훈련기관)’이 평가 신청 시 지점이 아닌 본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는 일부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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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량평가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훈련성과(취업률·고용유지기간·만족도 등) 평가와 기관경영, 훈련과정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 관리 등 훈련실시역량 평가(현장평가)를 통해 

부실·부정 훈련기관의 훈련시장 진입 차단 및 고품질의 직업훈련 품질 인증

참고  용어 정의 및 평가 관련 근거

① 역량평가: 훈련성과 평가 + 현장평가

② 인증평가: 기본평가 + 역량평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추진방향) 평가참여기관의 심사평가 신청 유형, 기존 인증등급 보유현황(유효기간 등), 

훈련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관유형별 실태(현황)에 부합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역량평가 실시

- 정부지원 훈련을 하고자 하는 신규진입 훈련기관(이하 신규기관)은 기관경영, 

훈련과정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 관리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훈련기관의 역량 검증

- 정부지원훈련 운영실적을 보유한 기관(이하 실적보유기관)은 기존 인증등급 보유

현황에 따라 훈련성과 및 현장평가 두 가지 항목을 평가 또는 훈련성과에 대해 

모니터링* 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역량 검증

* 기존 인증등급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4년 이후인 훈련기관은 현장평가 선택이 가능하며, 훈련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

- 우수훈련기관(BHA 포함) 대상 역량평가는 우수한 훈련성과 유지 여부 및 성과관리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위유지여부를 결정

역량평가 개요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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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평가 주요 개선사항

<표 Ⅲ-ⅰ-1> 2023년도 역량평가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22년(전) 2023년부터(후)

실적산정기간 연장
직전 1년

(’21.1.1.~’21.12,31)
직전 2년

(’21.1.1.~’22.12,31)

심사평가 신청서식 및
절차 간소화

[신청서식] 전기관 공통 
[신청절차] 시스템 및 첨부파일 간 

유사정보 작성절차 포함  

[신청서식] ‘현장평가 참여여부’ 등에 
따른 서식 및 절차 분리

[신청절차] 주요 신청서식 간 동일, 중복 
작성절차 삭제, 서식 간소화  

∙ 평가대상 실적산정기간 연장

 -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단기적 실적 변동 문제를 해소하고자, ’23년 

심사평가 대상부터 실적산정 기간을 직전 1년 → 2년으로 확대

         <조정 전(~’22년까지)>                      <조정 후(’23년부터)>

직전연도 1.1~12.31
(예 : 2023년 평가대상 → 2022.1.1~12.31)

▶
직전 2개 연도 합산

(예 : 2023년 평가대상 → 2021.1.1~2022.12.31)

∙ 심사평가 신청서식 및 절차 간소화 

 - 현장평가 ‘미참여(선택안함)’ 기관의 경우, 현장평가 실시에 필요한 정보는 필수 

신청정보에서 삭제(조정)함으로써 시스템 및 절차 개선

 - 평가참여신청서(시스템 입력) 및 자체평가보고서(첨부파일 제출)간 중복 작성내용 

삭제, 평가참여신청서 입력내용 간소화 등 주요 신청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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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평가 대상

➊ 역량평가 유형 분류

∙ 2021.1.1. ~ 2022.12.31.(2개연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또는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종료실적 유무에 따라 역량평가 대상을 구분

※ 실적산정기간이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년 단위(매년 1.1.~12.31.) 기준으로 실시인원, 취업인원 

등을 산출하고, 2년 실적을 합산하여 일반취업률 등을 산정

※ 2023년도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신규 우수훈련기관 
선정 희망기관 포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적보유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단, 실적산정기간 내 종료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선택 불가)

구분 내용

실적보유기관

· 2021.1.1.~2022.12.31.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 실적이 있으며 2023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 2024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중 2023년도 직업

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 (이 경우, 현장평가 참여 선택 필수)

신규기관
(실적미보유기관 포함)

· (신규기관)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 위탁훈련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 (실적미보유기관) 2021.1.1. ~ 2022.12.31.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훈련기관

※ 단, 2024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실적이 없을 경우 

모니터링 대상 기관으로 분류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
(모니터링 대상 기관)

· 다년인증등급(3년인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에 해당 인증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

* 다년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매년 기본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 실시  

※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 종료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의 경우 기본평가만 진행

<표 Ⅲ-ⅰ-2> 훈련실적별 역량평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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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고용노동부가 승인·관리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중 자체 평가 장치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어 인증평가 

면제 대상으로 판단받은 훈련기관은 인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훈련과정 심사는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의 통합심사 메뉴(기존)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2023년도 현장평가 참여 선택기관 중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신규 

우수훈련기관 선정 희망기관 포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실적보유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단, 실적산정

기간 내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참여 선택 불가)

➋ 역량평가 대상

∙ (성과평가) 평가대상기간 내 종료실적이 발생한 실적보유기관에 한하여 성과평가 

실시(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실적미보유기관은 성과평가 제외) 

∙ (현장평가) 인증평가 등급 및 유효기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여 필수여부 구분 

  - (현장평가 참여 필수) ‘2023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관’, ‘가장 최근에 

획득한 인증등급이 인증유예인 기관’, ‘2022년 1년인증 등급을 받은 기관 중 훈련 

실적미보유기관’, ‘고용노동부 정부지원 훈련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 ‘필수’ 대상에 해당

※ ’22년도 현장평가를 참여하여 1년인증을 받은 기관 중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 종료 실적이 없는 

실적미보유기관은 현장평가 면제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현장평가 참여 선택) 실적보유기관 중 2024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 단, 2023년도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에 

반드시 참여 필요

  - (현장평가 참여 불가) 2024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중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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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량평가 항목 구성

<표 Ⅲ-ⅰ-3> 원격훈련기관 역량평가 영역 및 세부 평가항목

구분 평가영역

실적보유

기관

훈련성과

평가

(60점)

실업자 훈련기관 재직자 훈련기관 공통지표
일반취업률(15점) -

과정심사 적합률(5점)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5점)

고용유지기간(10점) -
수요자 만족도(10점) 수요자 만족도(20점)

중도탈락률(10점) 수료율(20점)
과정운영실적(5점) 훈련과정 등급(10점)

※ 재직자/실업자 훈련생이 모두 발생된 기관의 경우 실적보유기관(집체) 성과평가와 동일하게 
훈련생 비중 반영

현장평가

(40점)

1. 기관경영(6점)  2. 훈련과정 관리(8점)  3. 훈련인프라(10점)

4. 훈련전담인력(10점)  5. 훈련생 관리(6점)

신규기관
현장평가

(100점)

1. 기관경영(25점)  2. 훈련과정 관리(20점)   3. 훈련인프라(20점)

4. 훈련전담인력(20점)  5. 훈련생 관리(15점)

5 역량평가 방법

∙ 역량평가는 훈련성과(취업률·고용유지기간·만족도 등) 평가와 기관경영, 훈련과정

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 관리 등 훈련실시역량 평가(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성과평가 또는 성과 모니터링 평가는 서면 및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토대로 훈련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평가대상기간(2021.1.1.~2022.12.31.) 내 훈련  종료 실적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별도 제출이 필요한 증빙, 데이터 등은 없음

  - 훈련성과를 산출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뒤 60점 만점기준으로 점수 

부여

  - 다년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매년 기본평가 및 훈련성과*에 대해 모니터링 

평가 실시하며, 훈련성과 모니터링 항목 및 배점은 실적보유기관 성과평가 지표와 

동일

* 평가대상기간 내 훈련과정 종료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의 경우 기본평가만 진행(훈련성과평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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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을 실제 방문하여 훈련기관의 준비, 운영, 관리 등의 종합적인 

훈련실시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며, ‘현장평가 필수 및 선택(참여희망) 기관’을 대상

으로 진행하고, 심사평가 신청 시 기관이 직접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6 역량평가 결과

➊ 역량평가 결과 판정방법

∙ 역량평가는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의 유형별로 평가항목 

및 점수반영 방식을 적용하여 획득 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 (실적보유기관) 성과평가(60%), 현장평가(40%)의 획득 점수와 총점으로 반영

- (신규기관) 현장평가(100%) 총점으로 반영

∙ 성과평가, 현장평가 영역의 취득 점수와 총점을 고려하여 3년인증, 1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부여

※ 3년인증 이상의 등급은 실적보유기관에 한하여 부여하며, 신규기관은 1년인증 또는 인증유예 부여

  - 우수훈련기관은 성과평가 및 현장평가 각 배점의 75% 이상 득점 및 선정요건 충족 시 

지위 부여(기본 3년인증 외 2년 추가 부여)

    ※ 2024년 우수훈련기관 선정(지위 부여) 기준을 각 배점의 80% 이상으로 상향 예정   

  -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훈련성과 모니터링 선택)은 기본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 

결과에서 기본평가 부적합 또는 성과평가 배점(60점)의 40%(24점)미만 획득 시 

인증유예로 조정

기본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유효기간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 3년인증
2024.1.1~

2026.12.31

➜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 인증유예
2024.1.1~ 

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 인증유예

<표 Ⅲ-ⅰ-4>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

  *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훈련성과 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 우수훈련기관은 BHA(베스트직업훈련기관) 공모 신청 가능(해당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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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유효기간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 1년인증*
2024.1.1~

2024.12.31

➜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 인증유예 2024.1.1~ 
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 인증유예

<표 Ⅲ-ⅰ-5> 신규기관 인증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

  

*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유예로 판정

기본평가 역량평가 인증등급 유효기간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 성과평가 배점의 40% 이상 취득 ➜ 보유등급 유지
해당등급 
유효기간

➜ 성과평가 배점의 40% 미만 취득 ➜ 인증유예
2024.1.1~ 

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 인증유예

<표 Ⅲ-ⅰ-6>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훈련성과 모니터링 선택) 인증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

∙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인증평가)의 인증등급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은 현장평가 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함

- 현장평가 미참여(모니터링 대상기관 등)기관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등급의 유효

기간으로 적용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은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전일까지 유효하며,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시 자동 소멸함

-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도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 물의 발생 등에 따라 인증등급은 조정될 수 있음

※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정부지원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등급 부여

- 인증평가 결과 최종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과정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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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ⅰ-7> 실적보유기관 및 신규기관 인증등급 유효기간

구분 인증등급 유효기간

실적
보유기관

3년인증

∙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년
  * 2023년 인증등급 신규 획득한 기관 : 2024.1.1.부터
∙ 우수훈련기관은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기본 3년에 최대 2년까지 추가 

부여 가능

인증유예 ∙ 2024.1.1.부터 인증등급 획득 전까지

신규기관
1년인증 ∙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인증유예 ∙ 2024.1.1.부터 인증등급 획득 전까지

<표 Ⅲ-ⅰ-8>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훈련성과 모니터링 선택) 인증등급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보유등급 유지 ∙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유지

인증유예 ∙ 2024.1.1.부터 인증등급 획득 전까지

참고  평가 미신청 및 포기신청

☞ (평가 미신청) 평가대상임에도 평가신청 기간 내 평가참여나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 (포기신청) 심사평가 신청 기간 내 기관 사정 등의 사유로 평가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➋ 역량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인증평가 등급은 최종 결과 발표와 동시에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적용

- 인증유예 등급 및 무등급 기관은 과정심사 승인·인정에 제한됨

∙ 인증평가 결과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공개

- 인증유예 판정 또는 우수훈련기관 취소 시 HRD-Net을 통해 해당 내용 안내

※ 피드백보고서(평가의견)는 추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유예기관 대상으로 제공

∙ 인증평가 등급 정보는 HRD-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훈련수요자(훈련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훈련기관의 인증등급 공개

∙ 우수훈련기관 및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선정 시 인증평가 점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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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ⅰ-9> 심사평가 추진 일정(안)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심사평가 계획 
공고

ㆍ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22.9.30.

2. HRD-Net 
심사시스템 사전 

오픈

ㆍ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심사평가 시범 사용
  ※ 시범 기간 중 입력된 내용은 임시저장이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최종 제출 완료
’23.4.12.~

3. 심사평가 신청 
접수 

ㆍ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접수
  ※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신청
  ※ 원격훈련과정 및 특화과정은 별도 공고에 따라 개별 신청

’23.4.19.~
’23.5.2.

4. 신청서 및 
재정건전성 서류 

정정ㆍ보완

ㆍ(신청서 보완) 훈련교재, 훈련교·강사, 시설, 장비, 정원, 교수
학습방법, 평가방법 등 총 7개 항목의 신청 정보에 대하여 정정 
가능

  ※ 자체평가보고서 등 현장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정정 불가

ㆍ(재정건전성 서류 보완) 신청기간 중 납세 또는 신용수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기관은 정정·보완 기간 내 
추가·보완 서류 제출

’23.5.23.~
’23.5.25.

5. 심사평가 실시

(기본평가) 준법성, 재정건전성 등 훈련기관 건전성평가

’23.5~9월
(과정심사) 원격훈련 과정심사는 별도의 심사 계획 공고에 따름

(역량평가) 훈련기관 훈련운영성과 및 현장 평가

   ※ 신규기관은 현장평가만 진행

6. 심사평가 결과 
발표 

ㆍ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발표 ’23.10.20.

7. 이의신청 접수 ㆍ결과발표에 대한 이의신청
’23.10.20.

~
’23.10.26.

8. 이의신청결과 
발표 

ㆍ이의신청 결과 발표 ’23.11.30.

※ 상기 일정은 2023년도 심사평가 운영현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역량평가 추진 절차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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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평가 참여 신청 및 정보 입력

<표 Ⅲ-ⅰ-10> 심사평가 신청 및 정보 입력 일정

구분 일정

심사평가 신청 및 서류 접수
(자체평가보고서 및 수료생 명단 제출)

2023.4.19.~5.2.

* 상기 일정은 2023년도 심사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➊ 자체평가보고서 및 수료생 명단 작성

① 자체평가보고서(현장평가 참여 기관)

∙ 평가문항별 자체진단 결과에 따른 훈련기관의 계획·실행 내용, 추진 결과, 개선

사항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 (최대 10MB 첨부 가능)

- [KSQA홈페이지 > 소통마당 > 훈련기관평가 > 자료실]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 확인

- 자체평가보고서 저장 파일명: 2023년_훈련기관관리번호_훈련기관명_자체평가

보고서

※ 반드시 파일명 준수하여 저장 요망

∙ 2023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필수

② 수료생명단(사업주위탁훈련 운영 기관만 해당)

∙ 훈련종료일이 2022.1.1.~2022.12.31.인 사업주위탁(기업맞춤형, 채용예정자포함) 

훈련과정 종료 실적을 보유한 경우, 훈련생(수료생) 및 사업주(기업체 담당자) 정보 

작성 요망(해당 훈련 실적이 없는 경우 작성 생략)

- 수요자만족도 조사를 위해 수료생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

제출 시 수요자만족도 점수 0점 부여

※ 사업주훈련(자체+위탁)을 운영한 경우, 위탁인원에 대해서만 작성

참고  수료생명단 제출 근거

☞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교육생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또한 훈련기관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상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하나 

정보를 그 수집 목적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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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심사평가 신청 및 서류 접수

① 심사평가참여신청서 작성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기관에 해당하는 심사평가공고명(회차)을 

선택하여 신청

- 현장평가 일정 및 역량평가 관련 사항 등 역량평가 주요정보는 역량평가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한 역량평가 담당자 연락처로 발송되므로, 담당자 또는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수정 (담당자 정보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임)

- 훈련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의 상세 주소를 현장평가 주소란에 입력

② 기관선정 대표훈련과정 선정 및 입력

- (신규기관) 2024년 과정심사(원격훈련 과정심사 등) 운영할 훈련과정 중 향후 

주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

- (실적보유기관) 평가 대상 훈련과정 중 향후에도 주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

③ 역량평가 관련 자료 첨부

∙ 현장평가와 관련하여 훈련기관이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 첨부(제출)  

- 자체평가보고서 서식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이외 양식(현장평가주소 약도, 시설평면도, 훈련과정개요서)은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평가대상 훈련과정 중 사업주위탁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수료생명단 파일 첨부 

※ 수료생명단 작성 및 안내경로(설명회 자료집 3권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활용’ 참고)

참고  평가참여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평가참여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는 반드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작성중은 제출 완료 상태가 아니므로, [최종신청] 버튼 클릭 요망)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와 관련된 훈련실적 등의 

자료를 소정 절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정해진 기한 내 입력하여야 하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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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일 14일 이전 안내 예정

➊ 현장평가 일정 확인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역량평가 > 역량평가(현장) 정보 조회 경로]

를 통해 현장평가 일정 확인 및 평가 준비

- 현장평가 일정 통보는 훈련기관의 인증평가 관리자 및 담당자 연락처로 발송되므로, 

변경사항 발생 시 심사평가시스템 접속 후 훈련기관정보 추가등록 및 수정 필요

- 현장평가 일정은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현장평가일 14일 이전에 안내될 예정이며, 

심사평가시스템(상기 경로)을 통해 확인 가능

※ 과정심사에서 모든 훈련과정에 면제되는 훈련기관 또는 정정·보완이 필요 없는 훈련기관은 

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현장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 심사평가원에서 공지한 현장평가 일정은 변경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 포기로 간주

하여 ‘인증유예’ 부여

➋ 현장평가 준비

∙ 훈련기관 준비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그에 따라 현장평가 준비

∙ 현장평가 진행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장소에 증빙자료 등을 출력

하여 비치

  - 자체평가보고서는 심사평가 접수 후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단, 평가위원이 비치해놓은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현장에서 요청할 수 있음

➌ 현장평가 진행

∙ 평가팀장 1명, 훈련전문가 1명, 전산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평가팀이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평가

* 기관 규모, 운영 특성 등에 따라 평가시간 등 현장평가 세부 운영사항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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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ⅰ-11>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시간

구분 실적보유기관 신규기관

평가위원 평가팀장 1명, 훈련전문가 1명, 전산전문가 1명 등 총 3명

평가시간 2~5시간

∙ 현장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이 현장평가에 참관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평가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의 전체 과정을 녹취하며, 

평가자료 및 시설·장비를 촬영함

∙ 평가위원의 서류 확인 및 인터뷰 요청 등에 적극 협조 요망

참고  평가위원 협조 요청 근거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 36조(신청기관의 의무 등)에 의거하여 평가대상기관은 

현장평가 시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음

➍ 현장평가확인서 작성

∙ 현장평가 종료 후, 현장평가일을 포함한 3일 이내(주말 포함)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현장평가확인서 작성 및 제출 

∙ 현장평가에 대한 제안 또는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평가에 대한 의견 및 민원

사항’란에 작성

3 역량평가 결과 통보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역량평가 > 역량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경로를 통해 평가결과 확인 가능하며, 종합적인 결과로 통보될 예정

- 기본평가, 역량평가 등을 종합한 인증평가의 결과(인증등급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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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접수

∙ 역량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은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역량평가 > 역량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선택] 경로를 통해 이의신청 항목 및 사유 등을 작성 후 접수 기간 내 

제출

∙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현장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재평가 

실시

※ 이의신청 후속조치로 현장재평가가 결정될 경우 해당 일정은 1~3일 전 통보

∙ 심사평가 결과 공고 시 이의신청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

5 역량평가 결과 확정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평가 최종결과 > 최종평가결과조회] 

경로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 확인

- 역량평가를 포함한 인증등급 등 최종결과는 HRD-Net을 통해 대국민 공개



Ⅲ-ⅱ.
신규기관 역량평가의 이해

1. 신규기관 역량평가 개요

2. 신규기관 역량평가(현장) 안내

3. 신규기관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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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기관 역량평가 목적

∙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신규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

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신규기관에 대한 훈련시장 진입 자격 부여

2 신규기관 역량평가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53조(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3 신규기관 역량평가 대상

∙ 평가대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 중, 신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평가대상 기간 내 인증평가 대상 훈련사업 실적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실적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

(단, 2024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년인증등급(3년인증 이상) 보유기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실적이 없더라도 신규기관이 아닌 실적 보유기관 모니터링 대상

으로 분류)

∙ 각각의 훈련기관 관리번호 기준으로 심사평가 신청 및 인증평가 실시

∙ 2023년도 실적보유기관 평가 대상(훈련종료일이 2021.1.1.~2022.12.31.인 역량

평가 대상 훈련 실적보유기관)은 신규기관 평가 신청 불가

신규기관 역량평가 개요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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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ⅱ-1> 신규기관 역량평가 대상

구분 신규기관 평가 대상

신규기관

아래의 유형에 해당 하는 모든 기관이 신규기관 평가 대상에 해당함

(신규기관)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 위탁훈련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실적미보유기관) 2021. 1. 1. ~ 2022. 12. 31.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

※ 단, 2024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년인증등급(3년인증 이상) 보유기관은 직업
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실적이 없더라도 신규기관이 아닌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

※ 2022년 현장평가 참여하여 1년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현장평가 면제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단, 연속 면제 불가)

4 신규기관 역량평가 신청

➊ 평가참여신청서 작성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접수 기간 내에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평가참여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 입력

※ 설명회 자료집 3권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활용’ 참고

➋ 자체평가보고서 및 기본평가(기관건전성) 제출 서류 첨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시 자체평가보고서와 기본평가 제출 서류를 평가

참여 신청서 양식에 따라 첨부파일로 등록

※ 2023년도 설명회 자료집 1권에서 기준 및 제출자료 관련 내용 참고

5 신규기관 역량평가 포기

➊ 평가 포기 신청 기간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접수 이후 정정보완 기간(’23.5.23.~5.25.)을 포함하여 

심사평가 기간 내(’23.6~’23.9.) 신청 가능

※ 현장평가 일정 통보받은 후 현장평가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가급적 통보받은 날에 평가 포기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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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평가 포기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심사평가 참여 신청 이후 폐업, 훈련 미실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평가 참여 

불가가 예상될 경우, ‘포기신청’ 필수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포기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 입력 후 제출

∙ 평가 포기 시 ‘인증유예’ 등급 부여되며, 번복 불가

※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및 조정 공고 참조

∙ 우수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기관의 인증유예 이력 등을 검토하므로 평가 포기 신청 시 유의

6 신규기관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부여

∙ 역량평가(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1년인증, 인증유예로 평가 결과 판정

- 단, 기본평가에서 감점 20점 이상인 경우 역량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인증유예 

등급 부여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미충족시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인증유예 등급 부여

[표 Ⅲ-ⅱ-2] 신규기관 인증등급 부여 기준

기본평가 역량(현장평가) 인증등급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1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원격훈련 인정요건 미충족 시 인증유예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인증유예

※ 최종 결과발표 이후라도 평가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감점 또는 인증유예 해당사항 추가 확인(또는 발생) 시 역량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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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ⅱ-3> 신규기관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인증등급 유효기간

1년인증 ∙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인증유예 ∙ 2024.1.1.~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

※ 훈련기관 인증등급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도 사회적 물의 발생 
등에 따라 인증등급은 조정될 수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이후 평가 포기 시 ‘인증유예’ 등급 부여

※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및 조정 공고 참조

7 신규기관 인증평가 결과활용 및 공개

∙ 인증등급은 훈련과정 인정 및 승인 시 반영

-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최종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원격훈련 

과정심사 신청 제한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 인증평가 등급을 공개하여 평가 관련 정보 제공

- 결과조회 및 피드백보고서* 확인 방법은 설명회 자료집 3권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활용’ 참고

* 피드백보고서는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평가영역별 의견이며,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받은 

훈련기관에 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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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평가(현장)란?

- 평가위원이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및 훈련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인프라 점검, 기관 구성원 및 

훈련생 인터뷰 등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기관의 훈련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➊ 평가대상 및 기간

∙ (평가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신청한 전체 훈련기관

∙ (평가일정) 5월 ~ 9월 (현장평가 일정은 평가일 2주 전 안내 예정)

➋ 평가기준 및 방법

∙ 훈련기관이 제출한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사전

(서면)평가 실시

∙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가능성, 활용도 등을 평가

* 평가자료는 평가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인쇄 자료, PC 저장 파일,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저장 내용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 인정

* PC 저장 파일을 준비할 경우, PC 또는 노트북을 훈련기관에서 준비 필요

∙ 총 5개의 평가항목을 평가위원 3인이 한 팀을 이루어 행동평가*(Assessment on 

action) 방법으로 평가

* 평가내용의 확인을 위해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을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평가 

현장에서 확인(입증)된 증빙자료만 평가에 반영

∙ 훈련기관에서 준비한 평가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항목별 제시한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장평가 총점(100점)의 60%(60점) 달성 

∙ 현장평가 증빙자료 허위 작성, 훈련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인터뷰에 대리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항목 0점 부여

신규기관 역량평가(현장) 안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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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100점)

기관경영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25점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①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도입)할 수 있는가?

20점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훈련인프라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20점

②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④ 학습지원도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⑤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훈련전담인력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20점
② 훈련전담인력을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훈련생관리

①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15점②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표 Ⅲ-ⅱ-4> 역량평가(현장) 세부 평가문항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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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현장) 평가기준 및 방법 이해하기

[평가문항 예시]

[평가문항] 1.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서의 윤리적 운영 노력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이해를 위한 관련 교육(정책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 부정훈련 예방을 위한 활동 등 

[평가기준]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등을 확인  ◀ [확인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이해를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실천 내역 확인  ◀ [확인사항]

∙ 현장평가는 평가문항별로 제시한 평가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신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운영을 위한 체계 및 계획, 훈련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실시내역 등을 확인

  - 평가기준의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훈련 운영 계획 등을 현장평가 시 제시

∙ 평가내용의 명확성, 구체성, 차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 

∙ 평가문항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검토 외에 인프라 점검, 기관 구성원 및 훈련생 인터뷰 등을 진행하므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기관에서 준비한 평가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항목별 제시한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현장평가

총점(100점)의 60%(60점) 달성

[현장평가 증빙자료 예시]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기관경영

∙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 원칙, 미션 수립, 발전목표, 실행
계획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

∙ 기관에서 일반훈련 또는 타부처훈련 등을 운영한 경우, 
훈련 운영 이력 준비

∙ 정보유형 구분, 관리담당자 지정,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주요 정보보안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

경영원칙(기관 운영 규정 등)

발전목표(비전)의 세부
실행계획 자료

일반 및 타부처 훈련실적 자료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 관련 자료

※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목록은 훈련기관의 현장평가 준비를 돕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기관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증빙자료의 명칭 및 구성은 다를 수 있음

∙ 증빙자료 예시의 경우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평가 시 기관이 준비한 증빙자료의 질적 
검토를 통해 점수가 부여됨

∙ 증빙자료 예시에 제공되지 않은 자료더라도,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규기관 현장평가에서 인정된 증빙자료는 향후 실적보유기관의 평가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 구성 시 실제 활용에 차질이 없는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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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경영(25점)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운영 시 축적되는 각종 주요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평가

<표 Ⅲ-ⅱ-5> 기관경영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서의 윤리적 운영 노력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이해를 위한 관련 교육(정책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 부정훈련 예방을 위한 활동 등

평가기준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등을 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이해를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실천 내역 확인

2.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원칙 보유

◦ 훈련기관 미션(mission)의 적정성 

◦ 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 규정 및 매뉴얼 활용 등

경영원칙: 기관 운영 시 일관되게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관리지침

미션(mission): 조직이 추구하는 임무, 과업, 사명 등

평가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원칙을 보유하고 있다. 

   - 기관장 인터뷰, 내부규정, 운영계획 등을 통해 기관장의 경영원칙 확인

☞ 기관의 미션을 수립하고 있다.

   - 기관장 인터뷰, 기관운영 계획 등을 통해 기관 미션 수립과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을 고려하여 판단

3.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기관에 적합한 발전목표(비전) 및 실행계획 구성 

◦ 기관의 발전목표(비전)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의 체계성 

◦ 훈련기관의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 공유 노력 등

비전(vision): 장기적으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 등을 포함한 경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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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기관경영
계획

∙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 원칙, 미션 수립, 발전목표, 실행계획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

∙ 기관에서 일반훈련 또는 타부처훈련 등을 운영한 경우, 
훈련 운영 이력 준비

∙ 정보유형 구분, 관리담당자 지정,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주요 정보보안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

경영원칙(기관 운영 규정 등)

발전목표(비전)의
세부 실행계획 자료

일반 및 타부처 훈련실적 자료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 자료

<표 Ⅲ-ⅱ-6> 기관경영 증빙자료 예시

구분 내용

평가기준

☞ 훈련기관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 훈련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목표 수립 여부 확인

☞ 훈련기관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훈련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산, 추진계획, 추진책임자 등 계획의 

실행가능성 확인

4.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 운영실적 

◦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의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의 관련성

◦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과정 수준의 적절성 등

평가기준

☞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 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 운영실적을 확인

☞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분야)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 운영한 훈련과 대표훈련과정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

5.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주요 정보보안 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 주요 정보의 보안 관리대장 보유 및 활용 

◦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주요 정보보안 교육 운영 등

평가기준

☞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주요 정보 관리 계획의 정보유형 구분, 관리담당자 지정,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확인

☞ 정보보안 관리대장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 정보보안 관리대장의 관리담당자,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포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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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훈련과정 관리(20점)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생 평가 계획, 훈련운영 성과 관리 등 훈련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평가

<표 Ⅲ-ⅱ-7> 훈련과정 관리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도입)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과정 개발(도입)에 대한 이해 및 훈련과정 개발(도입) 계획 수립 

◦ 훈련과정 개발 시 운영하고자 하는 관련 직종(분야)의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 

조사 실시

◦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 결과 활용 여부 등

평가기준

☞ 훈련과정 개발(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훈련과정 개발(도입)의 절차, 방법, 조사 도구, 과정 검수 계획 등을 확인 

☞ 산업체 수요조사와 훈련생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기관의 대표 훈련직종 관련 산업체 수요조사(인력수급현황 조사 등), 훈련생 요구

수준 조사, 전문가 FGI 등 실시 여부 확인

2.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 운영 계획의 적정성

◦ 훈련대상 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운영방법 확보

◦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특성을 고려한 훈련 운영 체계 수립 등 

※ 훈련과정 운영 절차 예시

∙ 훈련 및 경력개발 의지, 
훈련생 사전 수준 
확인을 통한 훈련가능성 
확인∙ 훈련 참여를 위한 
행정절차, 훈련과정안내∙ 훈련종료 후 후속 
훈련과정 및 자격증 

∙ 진도체크
∙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참여 독려
∙ 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훈련운영결과보고
(수료보고)

∙ 사업주 및 훈련생 
훈련성과 정보 제공

∙ 훈련과정과 연계되는 
후속 훈련과정 추천

∙ 훈련생 사후관리
(훈련내용 직무 활용 
정도 확인 및 후속 
훈련과정 및 관련 
자격증 취득 안내)

∙ 사업주 사후관리
(연계 훈련과정 안내 등)

 훈련개시 성취도평가 훈 련 종(수시)

평가기준

☞ 훈련과정 운영 절차에 따른 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훈련개설 준비, 훈련운영 중 관리, 훈련종료 후 사후관리까지의 활동을 포함한 

운영 계획 확인 

☞ 훈련대상을 고려한 훈련과정 운영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 훈련대상 및 과정 특성을 고려한 훈련 운영방법 구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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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ⅱ-8> 훈련과정 관리 증빙자료 예시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훈련과정

관리 계획

∙ 훈련과정 개발 절차･방법･도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활용한 내용 등으로 구성  

∙ 훈련 운영 절차･방법, 훈련생 평가 절차･내용･방법･
기준･후속조치, 과정 운영결과 분석 등 훈련 전반의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

훈련과정 개발(도입) 

자료

훈련 운영 계획 자료

훈련생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자료

구분 내용

3.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체계 수립

◦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 후속조치 계획 수립

◦ 훈련생 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제고를 위한 활동 등

※ 훈련생 성취수준평가란? 

   훈련과정을 통하여 훈련받은 내용을 훈련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뜻함. 대표적으로 중간평가, 최종평가, 퀴즈 등이 이에 해당됨. 

평가기준

☞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절차, 내용, 방법, 기준) 수립 여부를 확인

☞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계획(피드백, 대상, 절차, 내용, 방법 등) 

수립 여부를 확인

4.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과정의 준비, 실행, 평가 등 운영 결과 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의 체계성

◦ 훈련과정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도구 확보의 적정성 

◦ 훈련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확보 

평가기준

☞ 훈련과정 운영 결과의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훈련과정 운영 결과의 분석 계획의 담당자, 분석시기, 분석방법, 결과활동 등을 확인

☞ 훈련과정 운영 결과 확인에 필요한 조사(평가)도구 및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 훈련과정 운영 결과 확인을 위한 훈련생 만족도 조사문항, 훈련교･강사 자체평가

문항 등 보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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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훈련인프라(20점)

☞ 훈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훈련수요자 편의를 위한 훈련인프라 구축 계획 및 관리 여부를 평가

<표 Ⅲ-ⅱ-9> 훈련인프라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시설 면적 기준 확보 여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별표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훈련시설>에 
의거하여 평가 

◦ 원격훈련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보의 적정성 등

평가기준
☞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다.  
☞ 원격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상시인력에 대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관리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

  - 학습관리시스템(LMS)시스템 운영 관리계획은 관리방안 수립(실행 방법 제시), 관리방안 

점검(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계획에 따른 이행 등), 관리방안 개선(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 계획 등을 작성 

    ☞ PDCA(Plan Do Check Action) 계획→실행→확인→조치를 반복 실행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기법 참고

◦ 훈련 운영 중 발생 가능한 긴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 
◦ 훈련기관의 교육방향 및 기관현황에 부합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개발(도입) 노력 등

평가기준

☞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학습관리시스템(LMS)관련 문제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확보하고 있다.
  - 각종 장애, 해킹 및 바이러스, 과부하 등 콘텐츠 및 LMS 오류 발생 시 긴급 조치 

방안 등 문제발생에 대비한 기관의 준비사항 등을 확인

3. 학습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학습지원도구 개발(도입) 계획의 적정성 
◦ 학습지원도구 활용을 위한 모의시행 내역  
◦ 훈련기관의 교육방향 및 운영현황에 부합하는 학습지원도구 개발(도입)을 위한 노력 등

학습지원도구란?
 - 훈련생의 훈련내용 이해 및 훈련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 개발된 자기주도 학습 및 

상호 활동지원 도구를 의미함
학습지원도구 예시 
 - 자기주도학습: 자기진도관리, 로드맵, 역량진단, 노트, 용어사전 등
 - 상호활동지원: 쪽지, 실시간(비실시간) 의견교환 게시판, 클릭이벤트, 피드백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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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ⅱ-10> 훈련인프라 증빙자료 예시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훈련시설 및
시스템 장비 

활용･관리계획

∙ 훈련시설, 시스템 장비를 용도 및 사양에 부합하게 
확보하고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LMS)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훈련시설 및
시스템 장비 확보자료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시스템 운영 자료 

학습지원도구 
확보･관리계획

∙ 학습지원도구 개발(도입), 운영, 모니터링 등 원활한 
훈련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 

학습지원도구 개발(도입) 
계획 자료

학습지원도구 운영 및 
학습지원 자료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자료

구분 내용

평가기준

☞ 훈련생을 위한 학습지원도구 개발(도입)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훈련생을 위한 학습지원도구 활용을 위한 기관의 모의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학습지원도구를 개발(도입)하여 실제 훈련상황에서 활용하기 전 시험 작동하는 

활동을 의미 

4. 학습지원도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학습지원도구 활용 계획의 적정성

◦ 훈련생 학습문의 응대 계획의 구체성

◦ 학습지원도구를 활용한 훈련생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

평가기준

☞ 학습지원도구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학습지원도구 운영 계획의 실행을 위한 담당자, 절차, 이력관리 등을 확인

☞ 훈련생의 학습문의 응대 계획을 확보하고 있다. 

 5.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학습지원도구 효과성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 

◦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결과 환류 등 

평가기준

☞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학습지원도구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훈련생, 사업주, 내부운영자 등)를 대상

으로 의견수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학습지원도구 관리를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실행 내역과 관리 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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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훈련전담인력(20점)

☞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역량에 부합

하도록 훈련 운영에 활용하고, 적절한 근로조건 및 직무역량개발 지원 등을 통해 훈련전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

<표 Ⅲ-ⅱ-11> 훈련전담인력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별표1]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의 [운영

인력]항목 확보 여부

◦ 훈련전담인력의 원격훈련 운영 역량 보유 여부 등

평가기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별표1]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에서 제시

하는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튜터 등 훈련교강사 제외)확보 

  - 학습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확보 여부

    ※ 모든 제시사항 ‘충족’ 필요 

☞ 훈련전담인력은 원격 훈련 운영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훈련전담인력의 자격, 경력, 학력 등 보유 여부와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경험 등을 확인

2. 훈련전담인력을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전담인력 활용 계획의 체계성

◦ 훈련전담인력 업무 분장의 적정성 등

평가기준

☞ 훈련기관의 업무 분석을 하고 있다.

  - 훈련 운영 규모, 특성 등을 분석하여 인력 활용 계획 수립했는지 확인

☞ 훈련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분장을 실행하고 있다.  

3.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평가내용

◦ 훈련전담인력의 4대 사회 보험 가입 여부

◦ 훈련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작성 및 필수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 훈련전담인력 인사관리 계획의 체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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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ⅱ-12> 훈련전담인력 증빙자료 예시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훈련전담인력
관리 계획

∙ 훈련기관이 훈련 운영에 적합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채용 및 확보, 교육

훈련(육성), 전환 및 배치, 성과관리(평가), 경력개발, 

급여(임금관리), 복리후생 등의 내용으로 구성

∙ 근로기준법상의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준비

훈련전담인력 인사관리 
자료

훈련전담인력의 업무분장 
자료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 관리 자료 

구분 내용

평가기준

☞ 훈련전담인력은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 상시근로자 4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수 확인(대표자 및 교강사 제외)

☞ 표준근로계약서(또는 위촉계약서)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건에 맞게 

근무하고 있다.

  - 모든 훈련교강사와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또는 위촉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표준근로계약서(또는 위촉계약서)의 필수 근로조건 등을 확인(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 필수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포함), 연차유급휴가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경로: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7종)]

☞ - 인사관리 계획의 인사 전반에 관한 기준과 운영방법 등을 확인

  * 채용 및 확보, 교육훈련(육성), 전환 및 배치, 성과관리(평가), 경력개발, 급여(임금

관리), 복리후생 등

4.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업무평가 계획의 적절성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직무역량개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직무역량개발 지원 제도 운영 여부 등 

평가기준

☞ 훈련전담인력의 업무평가 운영 및 결과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업무평가 운영 및 결과활용 계획의 업무평가 기준, 방법, 결과활용 등을 확인

☞ 훈련전담인력 개인별 직무역량개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개인별 직무역량개발 지원 계획의 지원 내용 및 범위, 기준, 방법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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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훈련생 관리(15점)

☞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건의사항 수렴, 경력개발 지원 등의 

사후관리 계획을 평가

<표 Ⅲ-ⅱ-13> 훈련생 관리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운영 절차별 정보 제공 계획의 체계성

◦ 학습진도관리 및 학습독려 계획의 체계성 

◦ 훈련생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 등

평가기준

☞ 훈련과정 참여 전 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 훈련생에게 훈련과정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확인

☞ 학습진도관리를 위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2.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과 후속조치 계획의 적정성

◦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도구 확보의 적정성 

◦ 훈련과정 및 훈련생의 특성을 고려한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방식 확보 여부 등 

평가기준

☞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과 후속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계획의 담당자, 활용 도구, 관리 및 후속조치 시기, 

후속조치 방법 등을 확인

☞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도구를 확보하고 있다.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사례
훈련생 상담, 홈페이지 내 비밀게시판, 인터넷 카페, 훈련생 만족도 조사 등

3.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평가내용
◦ 훈련생 및 수료생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의 체계성

◦ 훈련생 지원 및 관리 계획의 체계성 등

평가기준

☞ 훈련생이 참여한 훈련(직무)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 정보, 직무 동향 제공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 훈련과정과 관련된 자격 및 직무 동향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실행 계획 확인

☞ 훈련생이 참여한 훈련과 연계된 훈련과정을 안내하기 위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훈련생 관리
계획

∙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훈련생 경력개발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훈련 정보 제공 자료 

훈련생 고충수렴 및 후속조치 자료

훈련생 경력개발 지원 자료

<표 Ⅲ-ⅱ-14> 훈련생 관리 증빙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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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훈련기관 준비사항

<표 Ⅲ-ⅱ-15> 역량평가(현장) 진행 절차

진행순서 훈련기관 준비사항 소요시간

1
현장평가 일정 확인

및 평가준비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현장평가 일정 확인 및 평가 준비
 ※ 2주 전 일정 안내 예정, 공지된 현장평가 일정 변경 불가
 ※ 평가담당자 연락처 및 현장평가 장소 입력 확인

-

2 평가위원 도착 및 상견례 ∙ 평가위원별 역할 소개 및 평가운영절차에 대해 설명 10분

3 평가참여자 소속 확인 
∙ 평가참여자(기관장, 전산담당자, 행정인력 등) 소속 확인
  ※ 신분증,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내역 확인 등
∙ 시작 전 필수 확인사항 작성(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

10분

4 훈련기관 현황 소개
∙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관 현황 

설명
※ 별도의 PPT자료 작성 및 발표 지양

5분

5
평가위원 1차 
증빙자료 확인

∙ 사전평가 시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
으로 실제 비치된 증빙자료 검토

 ※ 가급적 사전에 평가항목별로 증빙자료 등을 배치
 ※ 평가담당자는 평가장 밖에서 대기

10~30분

6 훈련인프라 점검
∙ 훈련인프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훈련시설 면적,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확인(구현), LMS 

시연 등  
25~90분

7
기관장, 훈련전담인력,

훈련생 인터뷰

∙ 훈련기관의 기관경영 및 훈련실시능력 등에 대해 대상별 인터뷰 
실시

  ※ 별도의 공간 혹은 증빙자료 검토 장소에서 실시
  ※ 인터뷰 순서는 평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신규기관으로 훈련생이 없는 경우 훈련생인터뷰 생략 가능

10~20분

8
평가위원 2차 
증빙자료 확인

∙ 평가위원별 담당영역 관련 증빙자료 내용 검토
  ※ 평가담당자는 평가장 밖에서 대기

20~40분

9 평가위원 평가 ∙ 평가위원별 개별평가 실시 및 팀 단위의 종합평가 실시 20~50분

10 과정인정요건 확인
∙ 과정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안내
∙ 훈련기관 평가 결과 확인 및 등록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항목 ‘미충족’시 소명 필수

10분

11
평가 총평 청취 및 

보완 자료 제출

∙ 평가위원의 총평을 청취하고, 확인이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소명 완료하고 관련자료 추가 제출

  ※ 현장평가 종료 이후 추가 자료 제출 불가
20~30분

12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 작성 및 평가 

마무리

∙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 작성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체크리스트 확인서 작성
∙ 평가위원의 평가 종료 선언 및 퇴실

-

13 현장평가확인서 작성
∙ 현장평가일 포함 3일 이내(주말포함) HRD-Net심사평가시스템 

내 작성
-

총 소요시간* 2~5시간

* 현장평가 총 소요시간 및 진행순서는 평가 준비 상태,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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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평가 일정 확인 및 평가준비

∙ 현장평가 일정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현장평가일 2주 전 안내 예정이며, 공지된 현장평가 일정은 변경 불가

∙ HRD-Net 입력 정보로 현장평가가 진행되므로, 평가 장소 및 인증평가 담당자 

변경 시 수정 입력 필수

- 정보 누락 및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 사유

- 사무실과 훈련시설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훈련시설 및 장비 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현장평가 장소 입력 및 준비

※ 현장평가 일정 안내 후 평가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

(1644-5113, 내선1번)로 유선 전화 실시

② 평가위원 도착 및 상견례 

∙ 평가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의 전 과정을 녹취함

- 훈련기관은 평가위원 총평만 녹취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이 모여서 증빙자료 등의 검토를 실시하는 평가장소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함에 따라 

CCTV, 카메라 등이 있을 경우 테이핑 처리나 탈거, 녹취 중단, 전원 차단 등 실시 필요

 주의사항

☞ 역량평가(현장)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평가주체 이외의 제3자는 평가위원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CCTV로 촬영하는 행위, 평가의 비공개 진행,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현장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이 현장평가에 참관할 수 있음

③ 평가참여자 소속 확인

∙ 평가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평가보고서에 작성한 평가참여자(기관장, 전산담당자, 

행정직원 등) 명단에 대한 실제 기관 소속여부 확인(신분증 필수 지참 및 4대 사회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자만 인정)

- 훈련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현장평가에 참여할 경우, 관련 문항 0점 부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유의

* 월별 급여명세서 등 추가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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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훈련기관 현황 소개

∙ 기관 연혁, 훈련 운영 특성 및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구성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 별도의 PPT자료, 출력물, 발표 준비 필요 없음*

* 자체평가보고서는 심사평가 접수 후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➄ 평가위원 1차 증빙자료 확인

∙ 자체평가보고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평가 대상 훈련과정 운영 전, 중, 후에 작성 및 

활용한 증빙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맞추어 평가 장소에 

비치 

- 현장평가는 행동평가(Assessment on action)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문항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평가내용의 수행을 위해 활용된 모든 형태의 자료 인정

∙ 행동평가를 위해 평가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⑥ 훈련인프라 점검(원격훈련 인정요건 포함)

∙ 훈련인프라 점검은 훈련기관이 확보한 주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진행

- 훈련인프라 점검 중 평가위원이 사진 촬영 및 녹취를 진행하며, 현장평가의 증빙

자료로 활용

∙ 평가 장소와 훈련시설 등이 분리되어 있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이동이 가능

하도록 사전 계획 및 준비 요망

참고  평가위원 협조 요청 근거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신청기관의 의무 등)에 의거하여 평가대상기관은 

현장평가 시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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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관장, 훈련전담인력, 훈련생 인터뷰

∙ (기관장) 기관경영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위하여 인터뷰 실시

- 기관장 부재 시 대리인의 인터뷰 참여가 가능함. 단, 이는 기관장의 의견으로 

간주하고 훈련기관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기관장 대리인을 선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 기관소속관계 및 위임장 등 

증빙 확인

∙ (훈련전담인력) 증빙자료 작성 내용 확인 등 심층평가를 위해 인터뷰 실시

- 훈련교･강사: 대표훈련과정의 교･강사

- 행정직원: 근무경력이 가장 많거나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행정직원

- 전산시스템담당자: 현장평가 시 훈련기관 소속의 학습관리시스템(LMS)전산 시스템

담당자가 대기하도록 함(필수)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시스템 업체에 위탁하고 있더라도 훈련기관 소속의 학습관리

시스템 (LMS)전산 담당자 지정 필수

※ 현장평가 당일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조작, LMS 단순 조작(시연) 

등은 훈련기관 소속의 학습관리시스템(LMS)전산시스템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준비

※ 훈련기관 소속의 학습관리시스템(LMS)전산시스템 담당자가 학습관리시스템(LMS)를 관리 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에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음(시스템 

관리 역량 판단 기준은 시스템 관련 학력, 경력, 자격증 및 인터뷰를 통해 판단함)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구현 시 위탁사 소속의 인력이 참여(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구현에 한함)

하는 경우, 계약관계 입증서류(IDC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현장평가 당일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참고  인터뷰 참여 시 주의사항

☞ 기관장 및 교직원 인터뷰 진행 시 평가위원의 질문과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 인터뷰 시 과정심사 등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를 자제하고, 심사 및 평가 등에 대한 건의사항은 현장

평가확인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HRD-Net심사평가시스템 내 Q&A 게시판 활용 권장

☞ 훈련전담인력 인터뷰는 현장평가 중 평가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 형식으로 수시 진행 가능

∙ (훈련생) 증빙자료 작성 내용 확인 등 심층평가를 위해 인터뷰 실시

- 기관선정 대표 훈련과정의 훈련생 명단을 준비하면, 평가위원이 무작위로 선정

하여 인터뷰 실시

※ 현장평가일을 기준으로 운영 중인 훈련과정이 없는 신규기관인 경우, 훈련생 인터뷰 절차는 생략 

가능 (증빙자료 검토, 기관장 및 훈련교･강사 인터뷰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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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는 별도 공간 또는 현장평가 서류 검토 공간에서 실시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한 여분 의자 등 준비

⑧ 평가위원 2차 증빙자료 확인

∙ 증빙자료 확인, 시설 및 장비 점검(실사), 인터뷰 등을 완료한 뒤 역량평가(현장) 각 

항목별 점수 배점 및 인증 등급 결정 진행

- 평가대상 기관의 최종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의 논의 진행 및 평가지 작성 등이 

진행되므로 평가의 원활한 진행 및 결과 보안 유지를 위한 훈련기관의 협조 필수

⑨ 평가위원 평가

∙ 평가위원별 개별평가 완료 후 평가대상기관의 종합 평가 실시

⑩ 과정인정요건 확인

∙ 과정인정요건 점검 내용 및 충족 여부를 훈련기관에게 안내

∙ 훈련기관 평가 결과 확인 및 등록(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 관련 안내사항 참조)

⑪ 평가 총평 청취 및 보완 자료 제출

∙ 평가위원의 총평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현장평가 종료 전 평가위원

에게 제시

※ 현장평가 종료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추가 소명은 할 수 없음

⑫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 작성 및 평가 마무리

∙ 현장평가 진행에 대한 ‘현장평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확인서 영수

- 평가위원이 ①평가진행과정 중 거짓･부정행위가 없었는지, ②정해진 현장평가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는지, ③마련된 증빙자료를 확인하였는지 상호간(평가위원

-훈련기관) 확인하는 절차이며, 작성 및 서명 후 훈련기관이 영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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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현장평가 체크리스트는 훈련기관 담당자와 평가위원 간의 현장평가 절차, 증빙자료 확인 등 진행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이므로, 추후 이의신청 검토에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임에 유의

[그림 Ⅲ-ⅱ-1]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 양식

⑬ 현장평가확인서 작성

∙ 현장평가 참여 사실 및 만족도 확인을 위한 현장평가확인서를 현장평가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주말포함) 작성하여 시스템 상 제출

※ 훈련기관 현장평가에 대한 건의 및 민원은 ‘현장평가에 대한 의견 및 민원사항’란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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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 관련 안내사항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은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인증유예’ 부여

역량평가(현장) 평가기준 및 방법 이해하기

확인 사항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 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하드웨어

∙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백업서버를 
갖출 것(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제외 가능)

∙ 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Active-Standby 방식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병렬 구성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하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을 충족

하도록 구성할 것

∙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보안서버: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3중 보안(침입방지시스템(IPS)･Web방화벽 구축)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고 

DB 암호화한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
(UPS)를 갖출 것)

∙ 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자료보존 
  -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확인 할 있도록 관리
  -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 상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운영기록을 보관(압축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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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현장) 평가기준 및 방법 이해하기

확인 사항

소프트
웨어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상 확보할 것)

네트워크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

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

∙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 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할 것

기타

∙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 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

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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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현장점검 전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항목 확인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관련 규정 ❖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확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별표1]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관련 장비사양 확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원격훈련시설의 장비요건’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을 위한 항목별 증빙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3.훈련인프라 항목) 요약 작성

[증빙자료 목록]

구분 증빙자료 비고

1
∙ 시설 인지정 자료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지정직업훈련훈련시설 지정서 등 시설

2 ∙ 임대차계약서(평면도 포함)

3
∙ 운영인력 확인 자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훈련기관 조직도(업무분장표),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운영인력

4
∙ 전산장비계약서
  - IDC서비스제공계약서, 호스팅서비스계약서, 장비구매(임대)계약서, 네트워크

계약서 등

전산
시스템

5
∙ 네트워크 구성도
  - ※ 네트워크 및 IP 명시 필수

6
∙ 서버사진
  - ※ IP식별 가능하도록 촬영

7 ∙ 서버별 스크린샷

8
∙ DB서버 구성 방식 증빙서류
  - HA확인서, DB구축 확인서, DB서버 HA구성 여부 이미지 등

9
∙ 훈련과정 제반정보 최소 3년간 유지방안
  - 훈련기관이 보관하는 훈련생의 제반정보 종류 및 관리 방안
  -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10

∙ 백업정책
  - 서버별 백업스케줄 스크린샷, 백업일지, 백업대장, 훈련데이터 웹로그 및 웹로그 

백업자료 등 ∙ 장애대응 처리 프로세스

11
∙ 보안서버(방화벽) 설치확인서∙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설치 확인서 등∙ 보안소프트웨어(서버 백신) 설치 확인서 

12 ∙ DB암호화 스크린샷(DB암호화 알고리즘 명시)
13 ∙ OS 및 DBMS라이선스 확인서 
14 ∙ 도메인 확인증
15 ∙ DNS 설정 스크린샷
16 ∙ 무정전 전원장치(UPS) 제원 증빙자료(IDC 서비스 이용 시 증빙자료 제외 가능)

※ 증빙자료 목록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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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현장점검 중

∙ (점검 순서) 증빙자료 목록 점검 → 전산시스템 순으로 점검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 및 시스템 관련 점검 시 별도의 평가 공간 마련 

- 훈련기관 소속의 전산담당자가 평가위원의 요청에 따라 점검 내역 구현

※ 전산담당자 고용계약서 확인 필수

∙ (증빙자료) 아래 [증빙자료 목록]별 자료 준비(필수)

- 현장평가 중 증빙자료 확인 예정

∙ (점검방식) 

- 증빙자료를 통한 1차 검토 이후, 시연을 통해 실제 서버 사양 확인

❸ 점검 자료 제출

∙ 과정인정요건 점검 결과 확인

1)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정인정요건 결과를 확인

  * 훈련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대리인 인증서 사용 불가)

2) 기관장과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전산 담당자)가 점검내역 최종확인 및 제출

3)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등록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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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안내

❶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활용 목적

∙ 현장평가 문항별 평가내용을 확인하고, 훈련기관 현황 및 훈련 운영 계획, 훈련 운영 

내용 등 훈련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현장평가 

실시 전 사전평가 자료로 활용 

∙ HRD-Net에 입력한 평가참여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확인,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실제 시행 내역 검토

❷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경로

∙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경로

①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훈련기관평가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②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공통업무 > 공지사항 > 유관기관 공지사항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③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평가신청 > 평가공고조회 > 평가참여신청서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경로

① 인증평가 참여 시
  :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평가신청 > 평가공고조회   

신규기관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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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참여신청서 작성 가이드

 유의사항

☞ 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편의성 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목적으로 자체평가 
보고서의 일부 문항을 HRD-Net 시스템상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

☞ HRD-Net 전산에 입력하는 평가참여신청서도 현장평가 실시 전 사전평가 자료로 활용

☞ 평가참여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은 자체평가보고서에 중복 작성 불필요

 ➊ 훈련기관 개요

① 훈련기관 개요 탭 클릭

② 평가정보 확인

③ 훈련기관정보 일치여부 확인 (등록된 정보 변경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④ 고용노동부 지원훈련 시작일 선택 (해당 기관에 한함)

⑤ 현장평가 주소 확인 (기본주소와 다른 경우 ‘현장평가 세부 주소’ 선택 후 세부 주소 

및 사유 작성)

⑥ 평가담당자 선택 (‘담당자정보변경’에서 추가한 담당자 중 1명 선택) 

⑦ 관리자 선택(‘담당자정보변경’에서 추가한 기관장 또는 대표자 선택) 

⑧ 시설지정서 제출

⑨ 수료생명단 제출 (사업주위탁훈련 운영기관에 한함)



목차

P
A

R
T

III-ii

신
규
기
관
 역

량
평
가
의
 이

해

Ⅲ-ⅱ. 신규기관 역량평가의 이해

71

⑩ 현장평가주소 약도 제출

⑪ 시설평면도 제출

⑫ 특화훈련 운영실적 반영 희망여부 선택(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한 기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실적이 없는 기관이 선택하여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➋ 훈련운영현황

 ① 기관이 심사평가 받고자 하는 직종에 대해 대표훈련과정 검색 후 선택

  - 훈련과정 개요서 양식에 맞게 작성 한 후 훈련과정 개요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② 학습지원도구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입력

 ③ 훈련시설현황 (공통업무에서 정보변경 후 연계 선택)

④ 훈련장비 및 기자재현황 (공통업무에서 정보변경 후 연계 선택)

⑤ 훈련전담인력 현황 (공통업무에서 정보변경 후 연계 선택)

  - 현장평가 당일 평가참여자는 “4대보험 가입유무 선택” → “현장평가 참여여부 

‘예’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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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기관 소속이나 현장평가 당일 평가 미참여자는 ‘아니오’로 선택

⑥ LMS(학사관리시스템 운영여부) 선택

⑦ 평가문항별 자체진단 및 활용내용(자체평가보고서) 입력

➌ 동의서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참여 서약 및 동의서

1. 상기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이하 “심사평가“) 관련 안내사항[공고문, 자료집, 시스템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기관유형 및 훈련유형에 맞는 심사평가 회차로 신청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공고문, 자료집, 시스템 신청방법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상기에 입력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항목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나. 신용등급,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본평가를 위한 이력 정보 확인에 필요한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증번호,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번호, 법인등록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평가신청이후 10년

3. 신용정보기관 등이 신용정보 등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4. 심사평가 제도개선 연구 등을 위하여 훈련과정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심사 자료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동의 합니다. 

5. 신청한 내용에 있어 누락이나 착오가 없고, 사실과 다를 시 부적합되거나 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6. 상기에 입력한 담당자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담당자 정보를 변경/수정 해야하며, 해당 사항 불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훈련기관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7. 훈련 운영 시, 인정받은 훈련과정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훈련목표, 훈련수준, 훈련대상자 요건, NCS적용, 훈련시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훈련강사, 

훈련시설, 훈련장비, 기타 증빙자료 및 훈련비 산출내역서의 모든 내용 

8.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동의함

신청자                      대표자             

* 과정심사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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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평가항목별 핵심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하며, 평가항목 외 사항은 기재 불필요

※ 평가문항별 1~2매 내외, 12포인트, 개조식으로 작성 권장

➋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시, 관련 문항 0점 부여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의 실제 운영 또는 계획 중심으로 작성 

※ 제출 후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장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하여야 하며, 내용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➌ 본문 내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일부 정

보를 가려서 작성

  ∙ 예시 : 80****-1******, 홍O동, 010-****-1111 등

➍ 훈련기관에 해당되는 훈련유형 및 평가대상 구분에 맞는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 훈련유형 : 집체/원격, 평가대상 : 실적보유기관/신규기관

➎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가능 파일 용량을 고려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기입하고, 파일 

내 이미지 첨부 지양(평가항목 외 사항은 기재 불필요)

※ 용량(10MB) 초과시 HRD-Net 시스템 업로드 불가 및 오류 발생 가능

➏ 파일명은 “2023년_훈련기관 관리번호_훈련기관명_자체평가보고서.hwp” 로 제출

[자체평가보고서 내 그림파일 용량 

축소방법(한글 2010 이상)]

① 자체평가보고서 내 삽입한 이미지 선택

② 화면 상단의 [그림] 탭 클릭

③ [줄이기] 클릭 후 [용량 줄이기 설정] 클릭  

④ 각 설정에 체크하고, [설정한 해상도(dpi)로 

변경하기]를 ‘100’으로 조정

⑤ [확인] 클릭하여 변경된 설정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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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

❶ 표지

① 양식의 훈련유형 및 평가대상 구분 적합 여부 및 유의사항 확인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을 위한 ‘원격훈련 신규기관용’ 자체평가보고서 활용

② 훈련기관명 입력

③ 훈련기관 관리번호(고유번호 9자리) 입력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공통업무 > 훈련기관정보관리 > 기본정보]에서 확인 가능

④ 작성일자, 작성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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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자체평가보고서 구성 및 작성방법

① 평가목적을 읽고, 해당 항목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이해합니다.

②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지표(평가내용)를 확인하고, 각 지표마다 어떠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방법을 통해 파악합니다.

③ 세부지표(평가내용)별로 2022년에 실행 및 활동한 내용, 2023년 훈련기관 운영 시 계획 중인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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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평가문항별 작성방법

1 기관경영

기관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운영 시 축적되는 각종 주요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서의 윤리적 운영 노력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이해를 위한 관련 교육(정책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 부정훈련 예방을 위한 활동 등 

작성
방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있는 내역, 부정훈련에 대한 예방 활동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작성

 2.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원칙 보유

∙ 훈련기관 미션(mission)의 적정성 

∙ 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 규정 및 매뉴얼 활용 등

경영원칙: 기관 운영 시 일관되게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관리지침

미션(mission): 조직이 추구하는 하는 임무, 과업, 사명 등

작성
방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원칙, 훈련기관의 미션, 운영 규정 및 매뉴얼의 

구성 내역과 경영원칙 및 미션을 훈련전담인력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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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기관에 적합한 발전목표(비전) 및 실행계획 구성 

∙ 기관의 발전목표(비전)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의 체계성 

∙ 훈련기관의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 공유 노력 등

비전(vision): 장기적으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 등을 포함한 경영 구상

작성
방법

▶ 기관의 비전 및 기관장의 경영목표 등 기관의 중장기 목표(2년 이상에 걸친 경영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행계획별 내용, 기간, 담당자, 예산, 성과 등 실행계획 

추진 노력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작성

 4.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 운영실적

∙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의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과의 관련성

∙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과정 수준의 적절성 등

훈련
과정명1)

훈련
내용2)

실시연도
(기간)3)

실시
인원수4)

수료
인원수5)

훈련
매출액6)

주훈련
대상7)

정부지원
훈련여부*8) 사업명9)

※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처리) 

* ‘정부지원훈련여부’ 란에 “○” 표기한 경우, ‘사업명’ 작성

작성
방법

1) 훈련과정명 : 평가대상 훈련과정명을 기입합니다.

2) 훈련내용 : 평가대상 훈련과정의 훈련(교육) 내용을 기입합니다.

3) 실시연도(기간): 평가대상 훈련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합니다(예 :　20220801~20221128).

4) 실시인원수 : 평가대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인원수를 기입합니다.

5) 수료인원수 : 평가대상 훈련과정을 100% 수료한 훈련생 인원수를 기입합니다.

6) 훈련매출액 : (실시인원 × 1인당 훈련비)로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7) 주훈련대상 : 평가대상 훈련과정의 주훈련대상(실업자/재직자)을 기입합니다.

8) 정부지원 훈련여부 : ○ / x 로 표기합니다.

9) 사업명 : ‘정부지원훈련여부’ 란에 “○” 표기한 경우, ‘사업명’을 기입합니다.

※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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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주요 정보보안 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 주요 정보의 보안 관리대장 보유 및 활용 

∙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주요 정보보안 교육 운영 등

작성
방법

▶ 기관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정보보안관리 계획, 

정보보안관리대장, 훈련전담인력 대상 정보보안 교육 운영,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점검 실시 내역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작성

2 훈련과정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생 평가 계획, 훈련운영 성과 관리 등 훈련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1.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도입)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과정 개발(도입)에 대한 이해 및 훈련과정 개발(도입) 계획 수립 

∙ 훈련과정 개발 시 운영하고자 하는 관련 직종(분야)의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 조사 실시

∙ 산업체 수요 및 훈련생 요구 결과 활용 여부 등

작성
방법

▶ 훈련과정 개발(도입)을 위한 계획, 산업체 수요 또는 훈련생 요구 조사 실시, 산업체 수요 또는 

훈련생 요구 조사 실시 분석 결과에 기반한 훈련과정 개발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 훈련과정 개발 계획 예시 : 훈련목표 및 내용, 훈련분량 및 난이도 선정, 교수학습전략, 평가기준･
평가문항 개발, 훈련과정 설계 및 개발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의 품질 

관리 체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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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 운영 계획의 적정성

∙ 훈련대상 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운영방법 확보

∙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특성을 고려한 훈련 운영 체계 수립 등 

※ 훈련과정 운영 절차 예시

∙ 훈련 및 경력개발 의지, 
훈련생 사전 수준 확인을 
통한 훈련가능성 확인∙ 훈련 참여를 위한 행정절차, 
훈련과정안내∙ 훈련종료 후 후속 훈련과정 
및 자격증 취득 가능 분야 

∙ 진도체크∙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참여 독려∙ 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훈련운영결과보고
(수료보고)∙ 사업주 및 훈련생 훈련성과 
정보 제공∙ 훈련과정과 연계되는 후속 
훈련과정 추천

∙ 훈련생 사후관리
(훈련내용 직무 활용 정도 
확인 및 후속 훈련과정 및 
관련 자격증 취득 안내)∙ 사업주 사후관리
(연계 훈련과정 안내 등)

훈련개시 성취도평가 훈련종료(수시)

작성
방법

▶ 훈련과정 운영 계획(훈련개설 준비-훈련운영 중 관리-훈련종료 후 사후관리 등), 훈련대상 

및 과정 특성에 따른 훈련과정 운영방법 확보,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특성을 고려한 훈련 

운영 체계 수립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3.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체계 수립

∙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 후속조치 계획 수립

∙ 훈련생 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제고를 위한 활동 등

 훈련생 성취수준평가란?

훈련과정을 통하여 훈련받은 내용을 훈련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뜻함. 대표적으로 중간평가, 최종평가, 퀴즈 등이 이에 해당됨. 

작성
방법

▶ 훈련생의 훈련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시기, 평가기준 및 방법, 모사답안 처리 

전략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훈련생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훈련생 평가 후속조치 계획, 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제고를 위한 활동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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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과정의 준비, 실행, 평가 등 운영 결과 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의 체계성

∙ 훈련과정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도구 확보의 적정성 

∙ 훈련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확보 

작성
방법

▶ 훈련과정 운영 성과 관리를 위한 각 단계별 운영 결과 점검 및 결과분석 계획, 훈련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 훈련과정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조사 도구 확보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 훈련과정 운영 성과 관리 활동 예시 : 훈련생 만족도 조사 또는 훈련전담인력 자체평가, 

훈련전담인력 회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의 운영

(또는 계획) 

3 훈련인프라

훈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훈련수요자 편의를 위한 훈련인프라 구축 계획 여부를 평가한다.

 1.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시설 면적 기준 확보 여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별표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훈련시설>에 의거

하여 평가

∙ 원격훈련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보의 적정성 등

구분 시설명 수용인원 면적(㎡) 용도 임차여부 관리담당자

훈련시설

(사무실)

홍O동

작성
방법

▶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별표1])중,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는 [훈련시설] 요건 부합여부 및 훈련인프라(공간, 시스템)확보에 대한 

적정성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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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관리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

  - 학습관리시스템(LMS)시스템 운영 관리계획은 관리방안 수립(실행 방법 제시), 관리방안 

점검(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계획에 따른 이행 등), 관리방안 개선(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 계획 등을 작성 

  ☞ PDCA(Plan Do Check Action) 계획→실행→확인→조치를 반복 실행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기법 참고

∙ 훈련 운영 중 발생 가능한 긴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 

 - 각종 장애, 해킹 및 바이러스, 과부하 등 콘텐츠 및 LMS 오류 발생 시 긴급 조치 

방안 등 문제발생에 대비한 기관의 준비사항 등을 확인

∙ 훈련기관의 교육방향 및 기관현황에 부합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개발(도입) 노력 등 

작성
방법

▶ 훈련 운영의 안정성, 편의성, 효율성 등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 긴급･위기상황 대비를 위한 체계 마련, 담당자 배정 및 책임과 권한 

부여, 훈련기관의 교육 방향 및 기관 현황에 부합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3. 학습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학습지원도구 개발(도입) 계획의 적정성 

∙ 학습지원도구 활용을 위한 모의시행 내역  

∙ 훈련기관의 교육방향 및 운영현황에 부합하는 학습지원도구 개발(도입)을 위한 노력 등

 학습지원도구란?

  - 학습지원도구는 훈련생의 훈련내용 이해 및 훈련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 개발된 자기주도학습 및 

상호활동지원 도구를 의미함

학습지원도구 예시

  - 자기주도학습 : 자기진도관리, 로드맵, 역량진단, 노트, 용어사전 등

  - 상호활동지원 : 쪽지, 실시간(비실시간) 의견교환 게시판, 클릭이벤트, 피드백 제공 등

작성
방법

▶ 훈련내용 이해 및 훈련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학습지원도구 개발(도입) 계획, 학습지원도구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한 모의시행 내역 관리, 학습지원도구를 교육방향 및 운영현황에 부합하도록 

개발(도입) 하기 위한 노력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82

 4. 학습지원도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학습지원도구 활용 계획의 적정성

∙ 훈련생 학습문의 응대 계획의 구체성

∙ 학습지원도구를 활용한 훈련생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

작성
방법

▶ 학습지원도구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학습 관련 질의 등에 대한 응대 계획, 자기주도학습 

및 상호활동 등을 독려하기 위한 계획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5.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학습지원도구 효과성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 

∙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결과 환류 등 

작성
방법

▶ 학습지원도구의 효과성 검증 계획 보유 여부, 훈련생･사업주･전문가 의견 수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학습지원도구 개선 계획 내용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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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인프라 사양

* 작성내용을 기반으로 현장평가 시 확인

[서버 사양] 

구분 Web 서버 동영상서버 DB서버 백업서버

확보 서버대수 작성 서버대수 작성 서버대수 작성 서버대수 작성

CPU CPU사양을 작성

Memory 메모리 사양을 작성

저장매체 저장매체 사양을 작성

RAID ex) Raid종류, SSD, SCSI, SAS하드드라이브 등을 작성

기타 ex) 분산병렬 여부 등을 작성

작성
방법

∙ 네트워크 구성도와 서버 사진 (IP 식별 가능한 사진 첨부)을 첨부합니다. 

  ※ 서버별 스펙이 상이할 경우, 각각 작성 가능  

[전산 장비] 

작성
방법

∙ IDC서비스제공계약 내용, 호스팅서비스계약 내용, 장비구매(임대)계약 내용, 네트워크계약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 전산장비 구축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  

[백업 정책] 

작성
방법

∙ 백업 정책(백업 스케줄, 일지, 대장, 웹로그 백업자료, 장애대응 프로세스 도표) 등을 작성

합니다.

  ※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

[보안 관련]

작성
방법

∙ 보안서버 설치 확인서, 보안 소프트웨어 확인서,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설치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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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서버] 

작성
방법

∙ HA확인서, DB구축확인서, DB서버 HA구성 여부 이미지 등을 첨부합니다. 

  ※ 구성 방식 확인

[DBMS] 

작성
방법

∙ OS 및 DBMS 라이센스 등을 첨부합니다.  

  ※ DBMS의 안정성 확인 

[DNS 환경]

작성
방법

∙ DNS 설정 스크린샷, IP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 자체 DNS 설정 

[무정전 전원장치(UPS)] 

작성
방법

∙ 무정전 전원장치(UPS) 제원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 IDC 서비스 이용시 제외 가능 

[암호화] 

작성
방법

∙ DB암호화 스크린샷 등을 첨부합니다. 

  ※ 알고리즘 확인 필요

[LMS 플랫폼]

구분 URL

훈련생 모듈 URL 작성 

훈련교사 모듈 URL 작성 

관리자 모듈 URL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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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전담인력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역량에 부합하도록 

훈련 운영에 활용하고, 적절한 근로조건 및 직무역량개발 지원 등을 통해 훈련전담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1.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별표1]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의 [운영인력]
항목 확보 여부

∙ 훈련전담인력의 원격훈련 운영 역량 보유 여부 등

작성
방법

인증평가 신청 시 HRD-Net 시스템에 입력한 훈련전담인력의 확보현황 및 전문성에 대하여 

작성하고, 사업주직업훈련개발 지원규정 제6조[별표1]의 [운영인력]항목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확보

훈련기관이 제시한 명단에 대한 증빙 자료, 참여 과정, 급여 지급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훈련

전담인력의 실제 활동여부를 확인

<사업주 직업훈련개발 지원규정 제6조[별표1]의 [운영인력]항목 확인 방법>

①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 확인방법 : 훈련생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경력･자격 소지 여부 확인

   - 증빙자료 :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업무분장표 등 검토

②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확인방법 : 현장평가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완료하여 현장평가 시 준비한 증빙자료 

확인 

   -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출력하여 준비할 경우 발급일시 및 

출력일시는 반드시 현장평가 전일 또는 당일로 할 것)

 ※ 경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사업장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현장평가 시점으로 발급(현시점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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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훈련전담인력을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전담인력 활용 계획의 체계성

∙ 훈련전담인력 업무 분장의 적정성 등

작성
방법

훈련기관의 업무를 분석하여 구성원이 분담할 직무 명확화, 훈련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분장 실시 계획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3.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평가
내용

∙ 훈련전담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훈련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작성 및 필수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 훈련전담인력 인사관리 계획의 체계성 등

작성
방법

훈련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작성, 인사관리 계획,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 관리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4.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업무평가 계획의 적절성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직무역량개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직무역량개발 지원 제도 운영 여부 등

 ※ 훈련전담인력(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중 능력개발교육원의 전체 보수교육에 

참여(수료일: ’21.1.1.~접수 마감일 기준)한 인원이 과반일 경우 우대 

작성
방법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업무평가 계획, 직무역량개발 지원 계획, 직무역량개발 지원 제도 

운영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직무역량개발 지원 실적 작성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처리) 

 - 원격훈련운영을 위한 직무와 관련된 역량개발 지원 계획(실행 내역)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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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생 관리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건의사항 수렴, 경력개발 지원 등의 사후

관리 계획을 평가한다. 

 1.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운영 절차별 정보 제공 계획의 체계성

∙ 학습진도관리 및 학습독려 계획의 체계성 

∙ 훈련생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 등

작성
방법

훈련과정 운영 절차별 정보 제공 계획, 훈련생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노력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2.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과 후속조치 계획의 적정성

∙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도구 확보의 적정성 

∙ 훈련과정 및 훈련생의 특성을 고려한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방식 확보 여부 등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사례

훈련생 상담, 홈페이지 내 비밀게시판, 인터넷 카페, 훈련생 만족도 조사 등

작성
방법

훈련생이 훈련 참여 중 겪을 수 있는 고충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계획,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도구 확보 등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3.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생 및 수료생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의 체계성

∙ 훈련생 지원 및 관리 계획의 체계성 등

작성
방법

훈련생이 참여한 훈련과 연계된 훈련과정 안내, 자격 정보, 직무 동향 제공 계획 등 훈련생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작성 





Ⅲ-ⅲ.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의 이해

1.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 개요

2.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성과) 안내

3.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현장) 안내

4. 실적보유기관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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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 목적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훈련실적을 보유한 훈련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승인･인정받은 대로 성실히 운영하였는가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직업훈련 운영이 가능한가를 평가

∙ 우수한 훈련 성과를 보유한 훈련기관은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

2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53조(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3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 대상

∙ 평가대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 중, 실적보유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평가대상 기간 내 역량평가 대상 훈련사업 실적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실적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 (단, 2024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년인증등급(3년인증 이상) 보유기관은 직업능력

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실적이 없더라도 신규기관이 아닌 실적 보유기관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 개요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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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ⅲ-1>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 대상

구분 실적보유기관 평가 대상

실적보유

기관

• 2021.1.1.~2022.12.31.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의 종료 실적이 있으며, 

2023년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 2024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훈련기관 중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경우, 현장평가 참여 선택 필수)

4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 신청 유형 안내

∙ 훈련성과 모니터링 평가대상 훈련기관을 포함한 모든 실적보유기관은 평가신청 필수 

∙ 2023년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현장평가 미참여 훈련기관은 자율점검 및 자체적인 질 관리를 위해 자체평가보고서를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

∙ 현장평가 참여 또는 미참여(모니터링 평가 선택) 선택은 평가신청 단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정정 불가(현장평가 참여 여부 선택은 평가신청 마감일 이후 수정 불가)

참고  실적보유기관 신청 여부 및 인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

☞ (신청) 실적보유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심사평가를 신청하여야 함

   ※ 현장평가 참여 여부는 훈련기관의 상황과 유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실적보유기관의 인증등급 유효기간 확인은 「역량평가 최종결과 확인 방법」 참고

   - (예) ‘~2023년’인 경우 : 2023년 유효기간 만료 기관 → 현장평가 필수

   - (예) ‘~2024년’인 경우 : 2023년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는 기관 → 현장평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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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ⅲ-2> 실적보유기관 신청 구분

심사평가 신청 유형 구분 해당 훈련기관 유의사항

실적보유
훈련기관

현장평가 필수

- 실적보유기관 중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2023년에 만료되는 

기관

- 2022년도 1년 인증 획득 훈련기관 중 실적보유기관

- 2022년도 인증유예 기관 중 실적보유기관

- 무등급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경로신청
현장평가 선택

- 2024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며 2021년~ 

2022년 훈련종료 실적이 있는 3년인증 훈련기관

- 2024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며, 2021년~ 

2022년 훈련종료 실적이 있는 우수훈련기관

현장평가
참여불가

- 2021년~2022년에 훈련종료 실적이 없는 3년인증 훈련기관

- 2024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며, 2021년~ 

2022년 훈련종료 실적이 없는 우수훈련기관

※ 현장평가 선택 여부 등에 따라 신청 이후 유형 구분이 조정될 수 있음

※ 2023년 인증평가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평가 당해 연도에 전 과정 위탁·

인정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유예 부여(근거: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2021년~2022년 훈련 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의 경우 현장평가 참여 불가능(기본평가(기관건전성) 및 성과 모니터링 

등 실시)

❶ 실적보유(현장평가 참여 필수) 훈련기관

∙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2023년에 만료되는 기관
∙ 2022년도 인증등급(1년) 획득 신규훈련기관 중 실적보유기관
∙ 2022년도 인증유예기관 중 실적보유기관
∙ 무등급 실적보유기관

∙ (기본평가)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항목 부적합 시 인증유예 부여

∙ (역량평가) 2023년 성과평가, 현장평가 등을 모두 실시하여 2개 영역의 취득점수와 

총점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 결정

※ 단,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더라도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 2023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점수에서 성과평가･현장평가 각 배점의 75% 이상 

획득 및 우수훈련기관 요건 충족 시 우수등급 부여

∙ (평가 결과) 인증우수, 3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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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실적보유(현장평가 참여 선택) 훈련기관

∙ 2024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며 2021년 ~ 2022년 훈련실적이 있는 3년인증 및 
우수훈련기관

∙ (기본평가) 필수 참여

-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항목 부적합 시 최종 인증유예를 부여

∙ (역량평가) 현장평가 참여 여부 선택 가능

- (현장평가 참여) 2023년 현장평가 점수와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 부여

※ 현장평가 참여 또는 미 참여(모니터링)에 대한 선택은 평가신청 단계에만 가능(이후 정정 절대 불가)

※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 현장평가에 재참여하는 기관은 기본평가 및 역량평가(현장평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결과확정일 기준으로 재부여

※ 우수훈련기관 지원을 희망하는 일반 실적보유기관은 2023년도 현장평가 참여 필수

- (현장평가 참여 제외) 기본평가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유예’ 부여

∙ (평가결과) 우수훈련기관, 3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판정 

- 역량평가 점수에서 성과평가·현장평가 각 배점의 75% 이상 획득 및 우수 훈련

기관 요건 충족 시 ‘우수훈련기관’ 부여

 유의사항

우수훈련기관의 현장평가 참여시 유의사항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은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전일까지 유효

하며,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시 자동 소멸함 

※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로 변경되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❸ 실적보유(현장평가 참여 불가) 훈련기관

∙ 2024년 이후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며, 2021년~2022년 훈련실적이 없는 3년인증 및 우수
훈련기관

∙ 기본평가 및 훈련성과 등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인증등급 유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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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3년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판정

- 직전년도 실적 미발생에 따라 우수훈련기관 취소요건에 해당하여 결과발표 시 3년 

인증으로 등급 변경 부여 예정(단, 인증기준 미충족 시 인증유예 부여)

5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 신청 안내

➊ 심사평가 참여신청서 작성

∙ 훈련성과 모니터링 평가 대상 훈련기관을 포함한 모든 실적보유기관은 평가신청 필수

∙ 역량평가(현장평가) 참여 여부 선택은 평가신청 마감일 이후 수정 불가

➋ 자체평가보고서 등 제출 서류 첨부

∙ 2023년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와 기본평가 제출 서류를 가이드에 

따라 첨부 및 신청

∙ 2023년 훈련성과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기관은 기본평가 서류를 가이드에 따라 첨부 

및 신청

6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 포기

➊ 평가 포기 신청 기간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접수 이후 정정보완 기간(‘23.5.23.~5.25.)을 포함하여 

심사평가 기간 내(’23.6~’23.9.) 신청 가능

※ 현장평가 일정 통보 받은 후 현장평가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가급적 통보받은 날에 평가 포기 

신청 권장

➋ 평가 포기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심사평가 참여 신청 이후 폐업, 훈련 미실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평가 참여 

불가가 예상될 경우, ‘포기신청’ 필수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포기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 입력 후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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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포기 시 최하위 등급인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며, 번복 불가

※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및 조정 공고 참조

∙ 우수 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기관의 인증유예 이력 등을 검토하므로 평가 포기신청 시 유의

7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부여

① ‘역량평가(현장평가) 참여’ 선택 시

심사평가 

신청
→ 기본 평가 →

역량평가

→
심사평가 

결과발표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심사평가 

결과발표
역량평가

(성과평가(60점)+현장평가(40점))

∙ 역량평가에서 성과평가(60점)와 현장평가(40점)를 모두 실시하며, 2023년 현장평가 

점수와 2023년 성과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 부여

- 기본평가와 역량평가(성과평가,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롭게 부여

 󰋼 총점 60점 이상 시, 2024.1.1.부터 3년간 인증등급 유효기간 신규 부여

 ※ 단, 인증등급 획득 후 인증 유효기간 내에는 3년인증 훈련기관으로 우수훈련기관 희망 시 현장평가 

다시 참여하거나 또는 성과 모니터링에 매년 참여해야 함

 󰋼 총점 60점 미만 시, 기존 인증등급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인증유예 부여

<표 Ⅲ-ⅲ-3>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부여 기준*

기본평가 역량평가(성과·현장) 인증등급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75% 이상 득점 및  

우수훈련기관 요건 충족

우수훈련기관
(3년+2년)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3년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인증유예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인증유예

* 현장평가 참여선택기관은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어도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인증유예



목차

P
A

R
T

III-iii

실
적
보
유
기
관
 역

량
평
가
의
 이

해

Ⅲ-ⅲ.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의 이해

97

<표 Ⅲ-ⅲ-4> 실적보유기관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인증등급 유효기간

3년인증
∙ 유효기간 최초 시작일*로부터 3년
  * 2023년 인증등급 신규 획득기관 : 2024.1.1.부터

인증유예 ∙ 2024.1.1. ~ 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

 ※ 우수훈련기관은 인증등급 유효기간을 기본 3년에 최대 2년까지 추가 부여 가능

 ※ 2023년 인증등급을 신규 획득한 경우 2024.1.1부터 유효기간을 부여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은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전일까지 유효하며, 새로 
획득한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시 자동 소멸함

 ② ‘훈련성과 모니터링’ 선택 시

심사평가 
신청

→ 기본 평가 →
역량평가

→
심사평가 
결과발표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심사평가 
결과발표역량평가(성과평가(60점))

∙ 역량평가에서 성과평가(60점) 모니터링만 실시하며, 2023년 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기존 

인증등급 유지여부 확정

 ※ 기본평가 및 역량평가(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유지 또는 인증유예 부여

  󰋼 성과평가 총점(60점)의 40% 이상 획득 시, 기 획득한 인증 보유등급 유지

<표 Ⅲ-ⅲ-5>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훈련성과 모니터링 선택) 인증등급 부여 기준

기본평가 역량평가(성과) 인증등급

적합
(감점 20점 미만 등)

성과평가 배점의 40%이상 취득 보유등급 유지

성과평가 배점의 40%미만 취득 인증유예

부적합
(감점 20점 이상 등)

인증유예

<표 Ⅲ-ⅲ-6> 다년인증등급(훈련성과 모니터링 선택) 보유기관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보유등급 유지 ∙ 보유하고 있는 인증등급의 유효기간 유지

인증유예 ∙ 2024.1.1. ~ 1년인증 등급 이상 획득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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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결과활용 및 공개

∙ 인증등급은 훈련과정 인정 및 승인 시 반영

-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최종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 원격훈련 

과정심사 신청 제한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 인증평가 등급을 공개하여 평가 관련 정보 제공

- 결과조회 및 피드백보고서* 확인 방법은 설명회 자료집 3권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활용’ 참고

* 피드백보고서는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평가영역별 의견이며,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받은 훈련기관에 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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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평가(훈련성과 평가)란?

  - 수료율, 수요자만족도, 훈련과정등급 등 훈련운영 결과에 따른 주요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성과 중심 심사평가 체계 구축

1 성과평가 개요

➊ 평가대상 및 시기

① 평가대상

p.18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평가대상

 ㅇ 평가대상기간 내 종료실적이 발생한 실적보유기관에 한하여 성과평가 실시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실적미보유기관은 성과평가 제외)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 평가대상기간 내 

종료실적이 발생한 실적보유기관에 한하여 성과평가 실시

  - 종료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실적보유기관은 성과평가 제외 

p.32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ㅇ 성과 산출 대상이 되는 훈련생은 실시신고 이후 단계인 ‘확정자신고’를 기준으로 적용

ㅇ 훈련생이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였더라도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 말까지 HR

D-Net에 승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자로 불인정

∙ 훈련과정의 상태가 ‘결과보고’, ‘확정자신고’, ‘수료보고보완’ 등이 대상이며 

‘실시신고’, ‘폐강’ 등의 경우는 평가 대상 제외

∙ 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훈련과정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취업정보 등을 입력해야함으로 7개월 이후 등록자의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성과) 안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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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적산정기간

p.4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심사평가 항목

 ㅇ (평가대상 실적산정기간) 2021.1.1. ~ 2022.12.31.(2개 연도)
    ※ 실적산정기간이 2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년 단위(매년 1.1.~12.31.)기준으로 실시인원, 취업인원 

등을 산출하고, 2년 실적을 합산하여 일반취업률, 개설률 등을 산정

∙ 훈련과정의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유지기간은 2020. 7. 1. ~ 2022. 

6. 30. 로 반영

∙ 2021년, 2022년 종료실적을 각각 산출 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 예시) 2021년도 종료과정 기준 수료인원 20명 취업인원 15명(취업률 75.0%)

2022년도 종료과정 기준 수료인원 80명 취업인원 70명(취업률 87.5%)

 => 최종 수료인원 100명 취업인원 85명으로 취업률 85%로 산정

③ 평가시기

∙ 2023. 8. 1.~ 2023. 10. 6. 기간 동안 성과평가 실시

  - 2022. 12. 31. 과정 종료 후 7개월 동안 취업자 등록을 해야 함으로 8월부터 

실시

➋ 평가항목

p.18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실적
보유
기관
(원격)

실업자 훈련기관 재직자 훈련기관 공통지표

일반취업률(15점) -

과정심사 적합률(5점)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5점)

고용유지기간(10점) -

수요자 만족도(10점) 수요자 만족도(20점)

중도탈락률(10점) 수료율(20점)

과정운영실적(5점) 훈련과정 등급(10점)

 ※ 재직자/실업자 훈련생이 모두 발생된 기관의 경우 실적보유기관(집체) 성과평가와 

동일하게 훈련생 비중 반영

<실적보유기관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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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보유 집체기관과 달리 기존 평가 지표 동일하게 적용(가점 제외)

∙ (훈련생 분리 평가방식 적용) 재직자, 실업자 훈련생 모두 있는 경우 각 유형별 

훈련생 실시인원 비중을 반영하여 점수 산출

❸ 공통사항

p.18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성과 산출방식

 ○ 훈련성과를 산출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뒤 70점 만점 기준(원격훈련기관은 

60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

∙ 각 지표의 점수 산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일괄 반올림 적용

p.32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ㅇ 2개 이상의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1개로 통합한 기관은 통합 이전 관리번호별 훈련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실시

 ㅇ 성과를 100% 달성하였으나, 등급별 배점 기준의 달성비율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표 배점의 만점 부여

 ㅇ 훈련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속적인 훈련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수료 이후 취업이 어려운 

인원*은 훈련기관의 평가대상 구분 및 성과평가 시 대상에서 제외(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 반영)

    * (전문)대학‧대학원 진학자, 입대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3주 이상 질병‧부상자, 임산부, 맞춤

특기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훈련 계속참여 불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유형을 

파악 후 훈련생별 증빙파일을 첨부하여 HRD-Net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완료 필요(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승인한 사항만 반영)

    *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에서 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 훈련 계속 참여불가자, 코로나19로 인한 중도탈락자는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등 모든 산정 절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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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평가 지표

➊ 일반취업률(실업자 15점)

p.39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평가기준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 ÷ 전체 평균 취업률 × 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사업주훈련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출식

○ (6개월이내 취・창업자 ÷ 수료인원) × 100%

 ※ 훈련직종별(NCS 대분류별)로 각각 일반취업률을 산정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직종별 

수료인원의 비중을 적용 후 합산·부여한 점수가 더 높을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

○ 일반취업률 산정 시 가중치 부여 방식 ※ 고용유지기간 등 타 지표에는 가중치 비적용

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②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중 특정계층,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3(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 1.2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2021.1.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포함

③ 규모 가중치는 순수 취업인원(①, ② 적용 전) 200명 이상 1.1, 400명 이상 1.2, 800명 

이상인 경우 1.3을 적용

○ 실시인원은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

① 산정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 디지털융합훈련 및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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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지원금 훈련과정 중 기업직업훈련카드, HRD 플렉스, 탄력운영제(HRD 

pass)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 수료인원: 소정 훈련일수 80% 이상 수료한 훈련생 및 70% 이상 수료 조기취업자

∙ 취업인원: 수료인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한 자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DB 연동을 통해 고용센터 승인 절차 없이 인정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

※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 필요

② 산출식

∙ 6개월 이내 취·창업자(가중치 반영) ÷ 수료인원 × 100

  - 가중치를 반영한 취·창업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취업률은 100%

  - 훈련기관의 직종별(NCS 대분류 기준) 취업률 산정 후 수료인원 비중에 따라 점수 

산출 후 더 높은 점수 부여

③ 가중치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취약계층 구분, 훈련 규모 등에 따라 취업자 가중치 부여

가중치 구분 상세 항목 가중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및 창업자 1.0명

고용보험 미가입 0.5명

취약계층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1.3명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계층

산재근로자 취업자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 1.2명

훈련 규모**

200명 이상 400명 미만 취업 1.1명

400명 이상 800명 미만 취업 1.2명

800명 이상 취업 1.3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2021.1.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포함
  ** 훈련 규모 가중치 적용은 순수 취업인원 기준

  - 취약계층 가중치 부여 시 가중치를 중복적용 하지 않고 높은 가중치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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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에 따라 최종 가중치 부여
(단위: 명)

가중치 구분

취업자
창업자

고용보험가입 고용보험미가입

만 4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40세 
이상×

국취 I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Ⅱ유형(특정계층), 

취성패 I ○
1.3 1.3 0.65 0.65 1.3 1.3

산재근로자 ○ 1.3 1.3 0.65 0.65 1.3 1.3

그 외 1.2 1.0 0.6 0.5 1.2 1.0

 * 고용보험 미가입 가중치(0.5) × 취약계층 구분 가중치(1.3**) = 0.65

** 취약계층 구분 가중치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높은 가중치만 적용(국취 I유형, 1.3 > 만 40세 이상, 1.2)

④ 전체 평균 취업률에 따른 등급 점수 부여

∙ 전체 평균 취업률: 전체 훈련기관 취·창업인원(가중치 미반영) ÷ 전체 훈련기관 

수료인원 × 100

∙ 달성 비율: 해당 훈련기관 취업률 ÷ 전체 평균 취업률 × 100

∙ 달성 비율 등급표

등급 달성비율 배점

1 140% 이상 15점

2 125% 이상 ~ 140% 미만 13.5점

3 110% 이상 ~ 125% 미만 12점

4 95% 이상 ~ 110% 미만 10점

5 80% 이상 ~ 95% 미만 8점

6 65% 이상 ~ 80% 미만 6점

7 50% 이상 ~ 65% 미만 4점

8 50% 미만 0점

∙ 달성 비율 등급표에 따라 해당 등급 점수 부여

  - 단, 실시인원은 있으나 수료인원 또는 취·창업자가 없는 경우 0점 부여

주의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했더라도 2023년 7월 31일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자는 취업률 
산정 시 제외

☞ 타부처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의 취업자 신고·승인처리가 성과평가 실시시점
(2023. 8. 1.) 이전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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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일반취업률 점수 산정 절차

고용보험가입여부 가중치 구분 만 40세 이상 여부
2021년
취업자

2022년
취업자

가중치

고용보험가입 국취 I유형 ○ 만 40세 이상 ○ 69 65 1.3

고용보험가입 국취 Ⅱ유형(특정계층) ○ 만 40세 이상 × 49 47 1.3

고용보험가입 산재근로자 ○ 만 40세 이상 ○ 30 55 1.3

창업자 국취 I유형 × 만 40세 이상 ○ 45 55 1.2

고용보험미가입 국취 I유형 ○ 만 40세 이상 × 35 43 0.65

고용보험미가입 국취 I유형 × 만 40세 이상 ○ 28 49 0.6

고용보험미가입 국취 I유형 × 만 40세 이상 × 20 55 0.5

고용보험미가입 산재근로자 ○ 만 40세 이상 × 20 49 0.65

(예시) 2021년 수료자 500명, 취업자 296명, 2022년 수료자 550명, 취업자 418명인 경우

① 2021년 가중치반영 취업자:

(69명×1.3) + (49명×1.3) + (30명×1.3) + (45명×1.2) + (35명×0.65) + (28명×0.6) + 

(20명×0.5) + (20명×0.65) = 308.95

② 2022년 가중치반영 취업자:

(65명×1.3) + (47명×1.3) + (55명×1.3) + (55명×1.2) + (43명×0.65) + (49명×0.6) + 

(55명×0.5) + (49명×0.65) = 399.8

▸ 가중치반영 취업자 합계: (308.95 + 399.8) × 1.2* = 850.5

   * [2021년+2022년 취업자] 714명(가중치 반영전)에 해당하는 취업자 규모 가중치 1.2 적용

(400명 이상, 800명 미만)

▸ 일반취업률: (가중치반영 취업자 ÷ 수료자)* = 850.5 ÷ 1050 × 100% = 81%

   * (2021년+2022년 가중치반영 취업자) ÷ (2021년+2022년 수료자)

▸ 달성비율: 전체 평균 취업률이 60%인 경우, (81％ ÷ 60％) × 100％ ＝ 135%

   ☞ 8등급 중 달성비율에 해당하는 2등급의 점수인 13.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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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고용유지기간(실업자 10점)

p.39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평가기준

○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훈련생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전체 

평균 고용유지간×100%)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0.7.1.∼2022.6.30.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사업주훈련제외)

 - 일반고 특화훈련 수료생 중 고3남학생(상담기준)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 이상 출석한 조기

취업자 포함
 ※ 2020.7.1.~2021.6.30.과 2021.7.1.~2022.6.30.으로 각각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출식
○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

○ 산정기간에 실시인원이 없어 산정이 불가하거나 고용보험미가입취업자만 있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거나 취업인원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① 산정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중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 일반고 특화 훈련에 참여한 고3 남학생의 경우 취업 후 군복무로 인해 유지의 

어려움이 있어 제외 

  - 디지털융합훈련 및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 사업주지원금 훈련과정 중 기업직업훈련카드, HRD 플렉스. 탄력운영제(HRD pass)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소정 훈련일수 80% 이상 수료 후 고용보험 가입자

소정 훈련일수 70% 이상 수료 후 고용보험 가입 조기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용근로자, 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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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출식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기간 합 ÷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 유지기간: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가입기간 모두 합산

※ 180일 이내라면 다른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가입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인정

③ 전체 평균 고용보험 가입 유지기간에 따른 등급 점수 부여

∙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 전체 훈련기관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기간 합 ÷ 전체 훈련기관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 달성 비율: 해당 훈련기관 고용유지기간 ÷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 × 100

∙ 달성 비율 등급표

등급 달성비율 배점

1 120% 이상 10점

2 112.5% 이상 ~ 120% 미만 9점

3 105% 이상 ~ 112.5% 미만 8점

4 97.5% 이상 ~ 105% 미만 6.7점

5 90% 이상 ~ 97.5% 미만 5.3점

6 82.5% 이상 ~ 90% 미만 4점

7 75% 이상 ~ 82.5% 미만 2.6점

8 75% 미만 0점

∙ 달성 비율 등급표에 따라 해당 등급 점수 부여

  - 단, 실시인원은 있으나 수료인원 또는 취·창업자가 없는 경우 0점 부여

∙ 실적이 없는 경우 평균 점수 부여

  - 실적산정기간 내에 훈련 종료실적이 없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만 있는 

경우 평균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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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고용유지기간 점수 산정 절차

▸ 산정대상: 수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가입 취업자인 훈련생 2021년(A, B), 2022년(D, E)

▸ 산출식: (180일+80일+180일+100일) / 4 = 135일

▸ 달성비율: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130일인 경우 (135일/130일) x 100% = 103.8%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8등급 중 달성비율에 해당하는 4등급의 점수인 6.7점 부여

▸ 훈련생별 인정일수

 - 훈련생A: 수료 후 360일 동안 취업한 상태이나, 최초 고용보험가입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만 반영

 - 훈련생B: ①고용보험 취득 20일 후 고용보험 상실, ②고용보험 상실 이후 130일간 재취득 하였으나, 

최초 고용보험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기간인 60일만 반영 → ①+② = 20일+60일 = 80일 반영

 - 훈련생C: 수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을 하지 않은 인원이므로 비대상

 - 훈련생D: 수료 후 6개월 이내 최초 고용보험 가입 취업 이후 180일이 되는 시점까지 고용보험 가입 

유지이므로 180일 반영

 - 훈련생E: ①고용보험 취득 20일 후 고용보험 상실, ②고용보험 상실 이후 20일간 재취득 하였으나, 

20일 후 고용보험 상실, ③고용보험 상실 이후 150일간 재취득 하였으나, 최초 고용보험가입일로

부터 180일까지 기간인 60일만 반영 

→ ①+②+③ = 20일+20일+60일 = 100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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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수요자만족도(실업자 10점, 재직자 20점)

p.40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평가기준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구분 주요내용

산정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수료생이 입력한 HRD-Net 

수강평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설문조사 데이터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① 산정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재직자 훈련생

사업주위탁훈련에 참여한 사업주 훈련생 및 기업체 담당자

  - 디지털융합훈련 및 K-디지털 기초약량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 사업주지원금 훈련과정 중 기업직업훈련카드, HRD 플렉스, 탄력운영제(HRD pass)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② 산출식 및 점수 부여

∙ 응답한 훈련생의 만족도 점수 합 ÷ 응답한 훈련생 수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만 운영한 경우, 훈련과정 참여인원의 만족도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점수 산출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및 사업주위탁훈련을 모두 운영한 경우, 훈련과정 참여

인원의 만족도점수를 응답자수로 나누어 점수 산출* 후 내일배움카드훈련과 사업

주위탁훈련의 수료인원 비중을 고려하여 점수 산출

※ 사업주위탁훈련은 훈련생 및 기업체 담당자 점수를 각각 환산하여 반영

∙ 수강평 또는 전화 조사 등에 응하지 않아 산출이 불가한 경우 평균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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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요자 만족도 전화 조사

∙ 수료 후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전문기관에서 문자, 전화 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할 수 있는 표본 확보

- 집체훈련의 훈련교·강사, 훈련시설 및 장비, 행정지원 및 원격훈련의 학습관리 

및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주의  

☞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별도양식에 따라 수료생 및 사업주(기업체담당자) 연락처를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요자만족도 조사를 위해 수료생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시 수요자만족도 점수 0점 부여

   *심사평가 신청시 HRD-Net 상 업로드

❹ 중도탈락률(실업자 10점)

p.40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중도탈락률 21% 미만일 경우 만점(10점) 부여, 1%p 증가(21%부터)시마다 0.5점씩 감점

구분 주요내용

산정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실시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

① 산정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 디지털융합훈련 및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 사업주지원금 훈련과정 중 기업직업훈련카드, HRD 플렉스, 탄력운영제(HRD pass)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 수료인원: 소정 훈련일수 80% 이상 수료한 훈련생

∙ 조기취업자: 소정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조기 취업한 훈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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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출식

∙ [(실시인원 – 수료인원 – 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

③ 점수 부여

∙ 중도탈락률이 20%로부터 1% 증가시 0.5점 감점

  - 21%부터 감점 되며, 21% 미만일 경우 만점인 10점 부여

예시  중도탈락률 점수 산정 절차

기관명 과정명 실시인원 수료인원 조기취업자

OO온라인
교육원

총 합계 1,000 720 55

회계실무과정 500 340 10

사무직양성과정 250 200 10

▸ 산출식: [(1,000명 – 720명 – 55명) ÷ 1,000명)] × 100% = 22.5% 
  ☞ 20% 이하일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1%p증가할 때 마다 0.5점씩 감점하므로 해당 기관 중도

탈락률 점수는 9점임

❺ 과정운영실적(실업자 5점)

p.40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과정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훈련기관 운영과정수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 × 100%

① 산정대상

∙ 실적산정기간 내에 종료한 원격훈련과정

  - 디지털융합훈련 및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 사업주지원금 훈련과정 중 기업직업훈련카드, HRD 플렉스, 탄력운영제(HRD 

pass)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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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출식 

∙ (해당 기관 운영 과정 수 ÷ 전체 평균 운영 과정 수) × 100%

∙ 전체 평균 운영 과정 수: 실업자 원격훈련과정 합 ÷ 실업자 원격훈련기관 수

③ 전체 평균 운영 과정 수에 따른 등급 점수 부여

∙ 달성 비율: 해당 훈련기관 운영 과정 수 ÷ 전체 평균 운영 과정 수 × 100

∙ 달성 비율 등급표

등급 달성비율 배점

1 120% 이상 5점

2 90% 이상 ~ 120% 미만 3점

3 90% 미만 0점

∙ 달성 비율 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 점수 부여

예시  과정운영실적 점수 산정 절차

훈련기관명  운영과정수 운영과정회차

ㅇㅇ온라인교육원 10 25

△△온라인교육원 20 50

△ㅇ온라인교육원 30 60

▸ 전체 평균 운영 과정 수: (10 + 20 + 30) / 3 = 20과정

▸ ㅇㅇ온라인교육원의 달성비율: (20과정 ÷ 20과정) × 100% ＝ 100%

    ☞ 3등급 중 달성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 부여

❻ 과정심사 적합률(공통 5점)

p.40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 과정 중 적합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고, 달성비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대상
○ 2021~2022년 원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
 ※ 변경신청 과정 제외(정기심사 기준)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적합 과정 수 ÷ 심사신청 과정 수) × 100%
 ※ 조건부적합과정은 적합 과정 수에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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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정대상

∙ 2021년 1~6차 원격훈련과정심사(정기심사),

2022년 1~7차 원격훈련과정심사(정기심사)에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

  - 변경신청, 신기술훈련, 특화심사(디지털융합훈련 및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 

제외

② 산출식 

∙ (적합 과정 수 ÷ 심사신청 과정 수) × 100%

③ 전체 평균 적합률에 따른 등급 점수 부여

∙ 전체 평균 적합률: 2021~2022년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 실적이 있는 훈련기관의 

평균 적합률

∙ 달성 비율: 해당 훈련기관 적합률 ÷ 전체 평균 적합률 × 100%

∙ 달성 비율 등급표

등급 달성비율 배점

1 120% 이상 5점

2 100% 이상 ~ 120% 미만 4점

3 80% 이상 ~ 100% 미만 3점

4 60% 이상 ~ 80% 미만 2점

5 40% 이상 ~ 60% 미만 1점

6 40% 미만 0점

∙ 달성 비율 등급표에 따라 해당 등급 점수 부여

  - 단, 적합률이 100%일 경우 달성비율과 상관 없이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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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연계 적정성(공통 5점)

p.40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의 수료건수 일치율 및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수료기준 충족률(2.5점):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기준 충족률(%):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① 수료건수 일치율

∙ 평가내용: 훈련기관별 공단 LOMS 전송수료건수와 HRD-Net 수료건수의 일치율

∙ 산출식: [(LOMS 수료건수 중 HRD-Net 수료건수와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 × 100%]의 5등급 중 해당 등급의 점수

등급 일치율 배점

매우 우수 99% 이상 2.5점

우수 95% 이상 ~ 99% 미만 2점

보통 85% 이상 ~ 95% 미만 1.5점

미흡 75% 이상 ~ 85% 미만 1점

매우 미흡 75% 미만 0.5점

② 수료기준 충족률

∙ 평가내용: 훈련기관별 공단 LOMS 수료정보*와 HRD-Net 수료정보의 일치율

* ① 총점 60점 이상, ② 진도율 80% 이상, ③ 평가 1회 이상 수집, ④ 진도 6회 이상 수집 모두 

충족될 경우 전송 1건으로 인정

∙ 산출식: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D-Net 수료건수) × 100%]의 5등급 중 

해당 등급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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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충족률 배점

매우 우수 99% 이상 2.5점

우수 95% 이상 ~ 99% 미만 2점

보통 85% 이상 ~ 95% 미만 1.5점

미흡 75% 이상 ~ 85% 미만 1점

매우 미흡 75% 미만 0.5점

❽ 수료율(재직자 20점)

p.41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① 산정대상

∙ 실적산정 기간 내에 종료한 원격훈련과정

  - 디지털융합훈련 및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 사업주지원금 훈련과정 중 기업직업훈련카드, HRD 플렉스, 탄력운영제(HRD pass)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② 산출식

∙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③ 전체 평균 수료율에 따른 등급 점수 부여

∙ 전체 평균 수료율:  2021, 2022년 훈련종료 실적이 있는 재직자 원격훈련기관 전체의 

평균 수료율

∙ 달성 비율: (해당기관 수료율 ÷ 전체 평균 수료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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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달성비율 배점

1 105% 이상 20점

2 100% 이상 ~ 105% 미만 17점

3 95% 이상 ~ 100% 미만 14점

4 90% 이상 ~ 95% 미만 11점

5 85% 이상 ~ 90% 미만 8점

6 80% 이상 ~ 85% 미만 5점

7 80% 미만 0점

∙ 달성 비율 등급표에 따라 해당 등급 점수 부여

❾ 훈련과정 등급(재직자 10점)

p.41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평가 대상연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A등급 과정수×10점) ＋ (B등급 과정수×7점) ＋ (C등급 과정수×4점)] 

÷ 훈련기관 전체과정 수

① 산정대상

∙ 실적산정 기간 내에 종료한 원격훈련과정

  - 디지털융합훈련 및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 사업주지원금 훈련과정 중 기업직업훈련카드, HRD 플렉스, 탄력운영제(HRD pass) 

등 특화 훈련과정 제외

② 산출식 및 점수부여

∙ [(A등급 과정 수×10점) + (B등급 과정 수×7점) + (C등급 과정 수×4점)] ÷ 운영 

과정 수

A등급 B등급 C등급

10점 7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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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훈련과정 등급 점수 산정 절차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등급 점수

OO온라인교육
원

직장인을 위한 
엑셀

A 10

유통관리기법 C 4

세일즈 기초 B 7

사물인터넷(IOT) B 7

SQL 기초 A 10

▸ 운영한 등급별 과정: A등급(2과정), B등급(2과정), C등급(1과정) 총 5과정
▸ 배점: [(A등급 2과정) × 10점 + (B등급 2과정) × 7점 + (C등급 1과정) × 4점] ÷

운영과정 수(5과정) 
= 38점 ÷ 5과정 = 7.6점(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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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평가(현장평가)란?

  - 평가위원이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및 훈련 운영 자료 검토, 훈련인프라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 인터뷰 등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기관의 훈련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❶ 평가대상 및 기간

∙ (평가대상)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한 실적 보유기관 중 현장평가 

필수 및 희망하는 기관

* 단, 역량평가(현장평가) 참여 불가 및 선택을 하지 않은 기관은 현장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간) 5월 ~ 9월 (현장평가 일정은 평가일 2주 전에 안내 예정)

❷ 평가기준 및 방법

∙ 훈련기관이 제출한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사전

(서면)평가 실시

∙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을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평가 현장에서 확인

(입증)된 증빙자료만 평가에 반영

∙ 현장평가 증빙자료 허위 작성, 훈련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인터뷰에 대리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항목 0점 부여

∙ 훈련기관에서 준비한 평가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항목별 제시한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장평가 총점(40점)의 60%(24점) 달성

* 평가자료는 평가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인쇄자료, PC 저장 파일,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저장 내용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 인정

* PC 저장 파일을 준비할 경우, PC 또는 노트북을 훈련기관에서 준비 필요

실적보유기관 역량평가(현장) 안내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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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ⅲ-7> 현장평가 세부 평가문항

평가항목 세부 평가문항
배점

(40점)

기관경영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6점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③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①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8점②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훈련인프라

①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10점
② 콘텐츠, LMS, 시스템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훈련전담인력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10점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훈련생 관리
①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6점
②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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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평가기준 및 방법 이해하기

[평가문항 예시]

[평가문항] 1.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훈련기관 운영의 체계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이해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과 규정 준수 등의 윤리적 운영 등

[평가기준]

☞ 기관장은 직업훈련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 훈련기관 규모 특성 대비 운영규정의 적절성 고려하여 판단

☞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실천 여부 등을 확인

☞ 기관장은 기관 구성원 및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부정훈련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부정훈련 예방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내역 등을 확인

∙ 현장평가는 평가문항별로 제시한 평가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 평가내용에 대해 인정 가능한 사실 확인 시 기준을 인정하여 평가

* 평가문항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검토 외에 인터뷰, 현장 점검 등의 평가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현장평가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기관에서 준비한 평가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항목별 제시한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현장평가 

총점(40점)의 60%(24점) 달성

[현장평가 증빙자료 예시]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기관경영

∙ 기관 운영 목표, 정보 관리,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훈련

인프라 관리, 훈련전담인력 인사 관리, 훈련생 지원 관리 

등 기관장의 경영철학 및 기관여건에 맞게 기관을 운영

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항목들의 관리기준을 명시한 

기관 내부 규정

경영원칙

(기관 운영 규정 등) 자료

발전목표(비전) 및 

세부 실행계획 자료

∙ 기관의 부정훈련 예방 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 참여 이력, 

부정훈련 예방 관련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부정훈련 예방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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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목록은 훈련기관의 현장평가 준비를 돕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기관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증빙자료의 명칭 및 구성은 다를 수 있음

∙ 증빙자료 예시의 경우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평가 시 기관이 준비한 

증빙자료의 질적 검토를 통해 점수가 부여됨

∙ 증빙자료 예시에 제공되지 않은 자료더라도, 평가 점수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 기관의 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훈련생 및 훈

련전담인력의 개인정보, 평가 내용 및 결과, 기관 내 주요 

정보 등에 대한 보안 및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정보보안 관리활동 자료

∙ 기관경영 항목 평가 관련하여 상기 자료 외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관경영 관리를 위해 수행한 활동 실적 증빙

자료

기관경영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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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경영(6점)

☞ 기관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운영 시 축적되는 각종 주요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안관리 하고 있는가를 평가

<표 Ⅲ-ⅲ-8> 기관경영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훈련기관 운영의 체계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이해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과 규정 준수 등의 윤리적 운영 등

 ※ 평가대상기간(2021.1.~2022.12.31)을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 ‘직업능력개발

훈련 우수사례’ 선정 또는 ‘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산하기관 포함) 등에서 직업

훈련 관련 포상’이력 확인 시 우대

평가기준

☞ 기관장은 직업훈련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 훈련기관 규모 특성 대비 운영규정의 적절성 고려하여 판단

☞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실천 여부 등을 확인

☞ 기관장은 기관 구성원 및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부정훈련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부정훈련 예방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내역 등을 확인

2.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발전목표 수립의 적절성

◦발전목표 및 실행계획 관리의 지속성

◦발전목표 및 세부실행계획 공유 등

평가기준

☞ 훈련기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관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 기관발전목표의 실행가능성과 훈련기관 실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

☞ 기관발전목표에 근거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 세부실행계획의 업무 진행여부 및 진행 정도 등을 확인

☞ 기관발전목표와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훈련전담인력과 공유하고 있다.

  - 기관발전목표 및 세부실행계획 공유 내역 등을 확인

3.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주요정보 관리의 체계성

◦개인정보 수집의 적절성

◦정보보안 관리 활동의 지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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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ⅲ-9> 기관경영 증빙자료 예시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기관경영

∙ 기관 운영 목표, 정보 관리,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훈련인프라 

관리, 훈련전담인력 인사 관리, 훈련생 지원 관리 등 기관장의 

경영철학 및 기관여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항목들의 관리기준을 명시한 기관 내부 규정

경영원칙

(기관 운영 규정 등) 자료

발전목표(비전) 및 

세부 실행계획 자료

∙ 기관의 부정훈련 예방 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 참여 이력, 

부정훈련 예방 관련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부정훈련 예방활동 자료

∙ 기관의 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훈련생 및 훈련

전담인력의 개인정보, 평가 내용 및 결과, 기관 내 주요 정보 

등에 대한 보안 및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정보보안 관리활동 자료

∙ 기관경영 항목 평가 관련하여 상기 자료 외에도 기관이 자체적

으로 기관경영 관리를 위해 수행한 활동 실적 증빙자료
기관경영 기타자료

구분 내용

평가기준

☞ 정보보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 정보보안 관리 기준에 따라 주요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훈련생 및 훈련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관기간, 서명(체크) 등 명시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관

☞ PC 암호설정 및 주요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및 문서를 보안･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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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훈련과정 관리(8점)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훈련품질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

<표 Ⅲ-ⅲ-10> 훈련과정 관리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원격훈련과정 개발 체계의 적절성 

◦수요(요구)조사 실시의 적절성

◦조사결과에 따른 과정개발 반영･활용의 적절성 등

  ※ 평가대상기간(2021.1.1~2022.12.31) 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원격훈련과정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경력(직업

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을 보유한 경우 우대

  ※ 훈련과정 개발 절차 예시

평가기준

☞ 원격훈련과정 개발(도입) 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 훈련과정 도입 계획에 따른 체계 수립과 그 실행 내역을 확인 

☞ 산업체 수요조사, 훈련생 요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예: 기관의 대표 훈련직종 관련 산업체 수요조사(인력수급현황 조사 등), 훈련생 

요구수준 조사, 기존조사자료 분석 등

☞ 훈련과정(내용)관련 최신 사항을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2.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훈련운영(전･중･후)체계의 적절성

◦훈련 사전정보 공유의 적절성

◦훈련생 평가체계 및 후속조치의 적절성 등

평가기준

☞ 훈련개설 준비, 훈련운영 중 관리, 훈련종료 후 사후관리 등 훈련과정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훈련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 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

☞ 훈련과정 수료에 필요한 정보 안내 등 훈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속하게 훈련생

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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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훈련

과정

관리

∙ 원격훈련과정 개발(도입)과 관련하여 수요(요구) 조사, 조사 

결과 반영 등 훈련과정 개발(도입) 절차에 따라 이행한 증빙

자료

훈련과정 개발(도입) 자료

∙ 기관의 훈련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 절차별 실

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훈련 운영 자료

(훈련 매뉴얼 등)

∙ 훈련과정 개선 절차에 따라 훈련생 만족도, 훈련생 고충수렴, 

훈련전담인력 의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과정을 개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훈련과정 운영결과 분석 및

운영 개선 자료

∙ 훈련과정 관리 항목 평가 관련하여 상기 자료 외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훈련과정 관리를 위해 수행한 활동 실적 증빙자료

훈련과정관리

기타자료

<표 Ⅲ-ⅲ-11> 훈련과정 관리 증빙자료 예시

구분 내용

  - 훈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훈련생에게 안내하는 시스템 및 이력 등을 확인

☞ 훈련생 평가(진행단계평가, 총괄평가 등)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훈련과정 개선 체계의 적절성

◦훈련운영 결과 분석의 적절성

◦분석 결과에 따른 과정 개선 반영･활용의 적절성 등

평가기준

☞ 훈련기관이나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과정 운영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훈련과정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여 실행한 내역 등을 확인

☞ 훈련 종료 후 훈련과정 개선을 위한 분석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훈련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조사 실행 내역 등을 확인

☞ 훈련과정 운영 분석 결과에 따라 과정을 개선한 실적이 있다.

  - 훈련개설실적과 관련 있는 운영 분석 결과 내용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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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훈련인프라(10점)

☞ 훈련 운영의 안정성, 편의성, 효과성 등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훈련인프라를 관리하고, 긴급 상황 

대비 체계에 따른 처리 내역 및 학습지원도구를 활용･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

<표 Ⅲ-ⅲ-12> 훈련인프라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학습관리시스템(LMS) 단계별 발전 계획(중장기 계획)에 따른 이행의 지속성 등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의 적절성

◦학습관리시스템(LMS) 개선 및 관리체계의 적절성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예시>

- 훈련생 모듈 : 정보제공, 수강신청, 평가 및 결과 확인, 훈련참여 이력 조회, 

질의응답(Q&A) 등

- 교강사 모듈 : 훈련생 진도 관리, 시험 및 과제 채점 관리 등

- 관리자 모듈 : 훈련 진행 상황 관리, 과정개설, 수료기준 관리, 시험 및 과제 

관리, 훈련생 관리, 튜터 및 교강사 관리 등

평가기준

☞ 학습관리시스템(LMS) 사용자별 모듈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 모듈별 특성에 따라 훈련운영에 필요한 효과적인 기능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학습관리시스템(LMS)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개선이력 및 실행(유지보수)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다.

☞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단계별 발전 계획(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 발전계획의 실효성 및 이행 내역 등을 확인

2. 콘텐츠, LMS, 시스템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긴급 상황 대비 체계의 적절성

◦긴급 상황 대비 체계 관리의 지속성

◦제반 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

평가기준

☞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 각종 장애, 해킹 및 바이러스, 과부하 등 콘텐츠 및 LMS 오류 발생 시 긴급 후속 

조치 방안 등 문제발생에 대비한 기관의 준비사항 등을 확인

☞ 긴급상황 대비 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

  - LMS, 시스템 등의 긴급상황을 대비한 기관 자체점검 내역 확인

☞ 제반 시스템(서버 및 네트워크 등)의 개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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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훈련인프라

∙ 기관의 시설 및 장비(시스템 등)를 확보한 내역(계약서 

등)과 관리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훈련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 자료

∙ 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규정에 따라 학습관리

시스템(LMS)의 유지보수 내역 및 개선 이력 등의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자료

∙ 기관의 학습지원도구 확보 내역,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 내역, 학습지원도구 실제 활용 이력 등 학습지원도구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학습지원도구 자료

∙ 콘텐츠, LMS,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기관의 대응 체계에 

따른 처리 내역, 대비체계 점검 이력 등 긴급 상황에 대비

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긴급상황 대비 체계 

자료

∙ 훈련인프라 항목 평가 관련하여 상기 자료 외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훈련인프라 관리 등을 위해 수행한 활동 실적 

증빙자료

훈련인프라 기타자료

<표 Ⅲ-ⅲ-13> 훈련인프라 증빙자료 예시

구분 내용

3. 학습지원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학습지원도구 활용의 적절성

◦ 학습 문의 대응 체계의 적절성 

◦ 학습지원도구 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

<학습지원도구란?>

 - 학습지원도구는 훈련생의 훈련내용 이해 및 훈련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 개발된 

자기주도학습 및 상호활동지원 도구를 의미함

<학습지원도구 예시>

 - 자기주도학습: 자기진도관리, 로드맵, 역량진단, 노트, 용어사전 등

 - 상호활동지원: 쪽지, 실시간(비실시간) 의견교환 게시판, 클릭이벤트, 피드백 

제공 등

평가기준

☞ 적절한 학습지원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 훈련생의 학습 문의에 대해 적절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응대하고 있다.

☞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이 

있다.

  -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실행 내역 및 분석 자료와 개선 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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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훈련전담인력(10점)

☞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역량에 부합

하도록 업무분장하고, 적절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제공과 직무역량개발 지원 등을 통해 훈련전담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가를 평가

<표 Ⅲ-ⅲ-14> 훈련전담인력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훈련전담인력 선발체계의 적절성

◦훈련전담인력 확보의 적절성

◦훈련전담인력 업무분장의 명확성 등

전문성 확보에 대한 예시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6. 학습관리시스템(LMS)관리 가능한 사람

평가기준

☞ 직무별 훈련전담인력 선발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 훈련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선발 관리 기준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확인

☞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 자격･경력･학력 등을 통해 훈련전담인력의 전문성 등을 확인

☞ 훈련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

  - 훈련전담인력의 직책･경력 등을 고려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

2.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평가내용

◦훈련전담인력 근로계약의 적절성

◦훈련전담인력 근로계약 이행의 적절성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훈련전담인력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 체계의 적절성 등

평가기준

☞ 훈련전담인력 전원이 필수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표준근로계약서(또는 위촉계약서)의 작성 여부 등을 확인

☞ 훈련전담인력 전원은 근로계약 또는 위촉계약 상 조건에 맞게 근무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준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훈련전담인력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있다.

  -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절히 조치한 실행 내역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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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훈련

전담인력

∙ 훈련전담인력(교강사, 행정직원, 전산전문가 등)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경력 관련 증빙자료

  ※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반드시 보유

훈련전담인력

이력 관리 자료 

∙ 기관의 훈련전담인력 인사 규정 등에 따라 업무 분장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훈련전담인력 

업무분장 자료

∙ 기관의 훈련전담인력 인사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 고충

처리 조치 내역, 복리후생 제공 사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지급일, 지급방법 포함), 연차유급휴가 등 표준근로계약서 상 

필수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훈련전담인력

근로조건 자료

∙ 기관의 훈련전담인력 인사 규정에 따라 업무평가, 직무역량개발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보상 또는 페널티, 

업무 개선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훈련전담인력

업무역량 관리 자료

∙ 훈련전담인력 항목 평가 관련하여 상기 자료 외에도 기관이 자체적

으로 훈련전담인력 관리를 위해 수행한 활동 실적 증빙자료

훈련전담인력관리 

기타자료

<표 Ⅲ-ⅲ-15> 훈련전담인력 증빙자료 예시

구분 내용

3.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훈련전담인력 업무평가의 타당성

◦훈련전담인력 직무역량개발 지원체계의 적절성

◦훈련전담인력 직무역량개발 지원의 공정성 등

평가기준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업무평가 실시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 업무평가 기준을 포함한 실시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직무역량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훈련교･강사 및 행정인력의 역량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 내역 등을 확인

☞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직무역량개발을 실행하고 있다.

  - 훈련기관의 모든 훈련전담인력이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 

받았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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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훈련생 관리(6점)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이 경력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의 특성을 고려

하여 훈련생을 지원하고,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및 동기 부여 방안 등을 통해 훈련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

<표 Ⅲ-ⅲ-16> 훈련생 관리 세부 평가기준

구분 내용

1.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 체계의 적절성
◦훈련생 미수료 방지 체계의 적절성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등

평가기준

☞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다.
  - 훈련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정한 도구를 구비하고 활용한 내역 확인
☞ 훈련생의 수료를 독려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 훈련생 훈련 참여 및 수료 독려를 위한 시스템과 실행 내역 확인
☞ 훈련생의 고충처리 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원격지원, 1:1실시간 채팅 등)활용하고 있다.

2.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훈련생 경력개발 지원체계의 적절성
◦훈련 수료생 경력개발 지원체계의 적절성
◦훈련 수료 후 관리의 지속성 등

평가기준

☞ 훈련생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훈련생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지원 내역 확인
☞ 수료생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수료생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지원 내역 확인
☞ 훈련수료 후 설문지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 수료생의 직무향상정도 및 현업적용도

를 조사･관리 하고 있다. 

<현업적용도란?>
- 훈련 참가자가 훈련 과정을 통해 획득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현업의 직무수행에 

적용한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을 의미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예시

훈련생관리

∙ 기관의 훈련생 고충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생의 고충 
수렴 내역 및 조치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훈련생고충수렴 및 
조치 관리 자료

∙ 기관의 훈련생 및 수료생 지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개발을 
지원 이력 및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훈련생경력개발
지원 자료

∙ 훈련생관리 항목 평가 관련하여 상기 자료 외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훈련생관리를 위해 수행한 활동 실적 증빙자료

훈련생관리 기타자료

<표 Ⅲ-ⅲ-17> 훈련생관리 증빙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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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훈련기관 준비사항

<표 Ⅲ-ⅲ-18> 현장평가 진행 절차

진행순서 내용 소요시간

1
현장평가 일정 확인
및 평가 준비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현장평가 일정 확인 및 평가 준비
  ※ 공지된 현장평가 일정 변경 불가
  ※ 현장평가 참여 선택 정정 불가
  ※ 평가담당자 연락처 및 현장평가 장소 입력 확인

-

2 평가위원 도착 및 상견례 ∙ 평가위원별 역할 소개 및 평가운영절차에 대해 설명 10~15분

3 평가참여자 소속 확인 

∙ 평가참여자(기관장, 전산담당자, 행정인력 등) 소속 확인
  ※ 신분증,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내역 

확인 등 
∙ 시작 전 필수 확인사항 작성(체크리스트 확인서)

10분

4 훈련기관 현황 소개

∙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기관 
현황 설명

  ※ 직전평가 이후 개선･보완 내용 위주 기관소개 실시
   ※ 별도의 PPT자료 작성 및 발표 지양

5분

5
평가위원 1차 증빙자료 
확인

∙ 사전평가 시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
으로 실제 비치된 증빙자료 검토

  ※ 가급적 사전에 평가항목별로 증빙자료 등을 배치
  ※ 평가담당자는 평가 장소 밖에서 대기

10~30분

6
훈련과정 및 
훈련인프라 점검

∙ 훈련과정 및 훈련인프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시스템장소와 훈련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전 계획 및 준비 요망
25~90분

7
기관장, 훈련전담인력, 
훈련생 인터뷰

∙ 훈련기관의 기관경영 및 훈련실시능력 등에 대해 대상별 
인터뷰 실시

  ※ 별도의 공간 혹은 증빙자료 검토 장소에서 실시
  ※ 인터뷰 순서는 평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10~20분

8
평가위원 2차 증빙자료 
확인

∙ 평가위원별 담당영역 관련 증빙자료 내용 검토
 ※ 평가담당자는 평가 장소 밖에서 대기

20~40분

9 평가위원 평가
∙ 평가위원별 개별평가 실시
∙ 평가팀 단위의 종합평가 실시

20~50분

10
평가 총평 청취 및 
보완 자료 제출

∙ 평가위원의 총평을 청취하고, 평가위원의 확인 및 평가가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반드시 추가 제출

  ※ 현장평가 종료 이후 추가 자료 제출 불가
20~30분

11
현장평가 절차 체크리스트 
확인서 작성 및 평가 마무리

∙ 현장평가 절차 체크리스트 확인서 작성
∙ 평가위원의 평가 종료 선언 및 퇴실

-

12 현장평가확인서 작성
∙ 현장평가일 포함 3일 이내(주말포함)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 내 작성
-

총 소요시간* 2~5시간

* 현장평가 총 소요시간 및 진행순서는 평가 준비 상태,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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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평가 일정 확인 및 평가 준비

∙ 현장평가 일정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현장평가일 2주 전 일정 안내 예정이며, 공지된 현장평가 일정은 변경 불가

∙ HRD-Net 입력 정보로 현장평가가 진행되므로, 평가 장소 및 현장평가 담당자 변경 시 

수정 입력 필수

- 정보 누락 및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 사유

∙ 사무실과 훈련시설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훈련시설 및 장비 확인을 위해 훈련

시설(훈련인프라 및 LMS 등)이 있는 곳에 증빙자료 등을 비치하여 현장평가 준비

      * 현장평가 일정 안내 후 평가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로 유선 전화 실시

② 평가위원 도착 및 상견례 

∙ 평가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의 전 과정을 녹취함

- 훈련기관은 평가위원 총평만 녹취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이 모여서 증빙자료 등의 검토를 실시하는 평가장소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함에 따라 

CCTV, 카메라 등이 있을 경우 테이핑 처리나 탈거, 녹취 중단, 전원 차단 등 실시 필요

 주의사항

☞ 인증평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평가주체 이외의 제3자는 평가위원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CCTV로 촬영하는 행위, 평가의 비공개 진행,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현장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이 현장평가에 참관할 수 있음

③ 평가참여자 소속 확인 

∙ 평가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평가보고서에 작성한 평가참여자(기관장, 전산담당자, 

행정직원 등) 명단에 대한 실제 기관 소속여부 확인

(신분증 필수 지참 및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자만 인정)

- 훈련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현장평가에 참여할 경우, 관련 문항 0점 부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유의

* 월별 급여명세서 등 추가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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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훈련기관 현황 소개

∙ 기관 연혁, 훈련 운영 특성 및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구성 등에 대해 간략

하게 소개

- 별도의 PPT자료, 출력물, 발표 준비 필요 없음*

※ 최근 개선보완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훈련기관 소개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는 심사평가 접수 후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⑤ 평가위원 1차 증빙자료 확인

∙ 자체평가보고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평가 대상 훈련과정 운영 전, 중, 후에 작성 및 

활용한 증빙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순서에 맞추어 평가 장소에 비치

- 현장평가는 행동평가(Assessment on action)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문항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평가내용의 수행을 위해 활용된 모든 형태의 자료 인정

∙ 행동평가를 위해 평가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⑥ 훈련과정 및 훈련인프라 점검

∙ 훈련과정 및 훈련인프라 점검은 운영한 훈련과정 관련 주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진행

- 훈련과정 및 훈련인프라 점검 중 평가위원이 사진 촬영 및 녹취를 진행하며, 이는 

현장평가의 증빙자료로 활용

∙ 평가 장소와 훈련시설 등이 분리되어 있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이동이 가능

하도록 사전 계획 및 준비 요망

참고  평가위원 협조 요청 근거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신청기관의 의무 등)에 의거하여 평가대상기관은 

현장평가 시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음

⑦ 기관장, 훈련전담인력, 훈련생 인터뷰 

∙ (기관장) 기관경영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위하여 인터뷰 실시

- 기관장 부재 시 대리인의 인터뷰 참여가 가능함. 단, 이는 기관장의 의견으로 간주

하고 훈련기관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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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 기관소속관계 및 위임장 등 

증빙 확인

∙ (훈련전담인력) 증빙자료 작성 내용 확인 등 심층평가를 위해 인터뷰 실시

- 훈련교･강사: 대표훈련과정의 교･강사

- 행정직원: 근무경력이 가장 많거나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행정직원

- 전산담당자: 현장평가 시 훈련기관 소속의 학습관리시스템(LMS) 담당자가 대기

하도록 함(필수)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시스템 업체에 위탁하고 있더라도 훈련기관 소속의 

학습관리시스템(LMS) 담당자를 지정(필수)하여 현장평가 당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조작을 

제외한 LMS 단순 조작 등에 대한 대응(시연 등)을 훈련기관 소속의 전산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준비

∙ 기관장 및 교직원 인터뷰 진행 시 평가위원의 질문과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 인터뷰 시 훈련과정 심사 등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를 자제하고, 심사 및 평가 등에 대한 

건의사항은 현장평가확인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내 

Q&A 게시판 활용을 권장

∙ 인터뷰는 별도 공간 또는 현장평가 서류 검토 공간에서 실시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한 여분의 의자 등 준비

 주의사항

☞ 교강사(튜터) 등 훈련전담인력에 대한 인터뷰는 현장평가 실시 중 평가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 요청 

형식으로 수시 진행 가능

☞ 전산담당자의 계약관계 입증서류(IDC계약서 등) 준비하여 현장평가 당일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

도록 제시

∙ (훈련생) 증빙자료 작성 내용 확인 등 심층평가를 위해 인터뷰 실시

- 대표 훈련과정의 훈련생 명단에서 평가위원이 무작위로 선정하여 유선 인터뷰 실시

⑧ 평가위원 2차 증빙자료 확인

∙ 증빙자료 확인, 훈련인프라 점검, 인터뷰 등을 완료한 뒤 역량(현장)평가 각 항목별 

점수 배점 진행 

- 평가대상 기관의 최종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의 논의 진행 및 평가지 작성 등이 

진행되므로 평가의 원활한 진행 및 결과 보안 유지를 위한 훈련기관의 협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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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평가위원 평가

∙ 평가위원별 개별평가 완료 후 평가대상기관의 종합 평가 실시

⑩ 평가 총평 청취 및 보완 자료 제출

∙ 평가위원의 총평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현장평가 종료 전 평가위원

에게 제시

※ 현장평가 종료 이후 추가 자료 제출 불가

⑪ 현장평가 절차 체크리스트 확인서 작성 및 평가 마무리

∙ 현장평가 종료 시 현장평가 진행에 대한 ‘현장평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영수

- 평가위원이 ①평가진행과정 중 거짓･부정행위가 없었는지, ②정해진 현장평가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는지, ③마련된 증빙자료 확인을 하였는지 상호간(평가위원

-훈련기관) 확인하는 절차이며, 작성 및 서명 후 훈련기관이 영수함

 주의사항

☞ 현장평가 체크리스트는 훈련기관 담당자와 평가위원 간의 현장평가 절차, 증빙자료 확인 등 진행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이므로, 추후 이의신청 시 평가에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임에 유의할 것

⑫ 현장평가확인서 작성

∙ 현장평가 참여 확인 및 만족도 확인을 위한 인증평가확인서를 현장평가일을 포함

하여 3일 이내 (주말포함) 작성하여 제출

※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건의사항, 불만 등 기타 사항은 현장평가에 대한 의견 및 민원사항 란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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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안내

➊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활용 목적

∙ 현장평가문항별 평가내용을 확인하고, 훈련기관의 현황 및 훈련 운영 계획, 훈련 

운영 내용 등 훈련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작성한 자료로, 

현장평가 실시 전 사전평가 자료로 활용

∙ HRD-Net에 입력한 평가참여신청서와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확인,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실제 시행 내역 검토 진행

➋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경로

∙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경로

①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훈련기관평가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②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공통업무 > 공지사항 > 유관기관 공지사항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조정 공고
③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평가신청 > 평가공고조회 > 평가참여신청서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경로

① 인증평가 참여 시
  :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평가신청 > 평가공고조회

실적보유기관 평가참여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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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참여신청서 작성 가이드

 유의사항

☞ 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편의성 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목적으로 자체평가 
보고서의 일부 문항을 HRD-Net 시스템상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

☞ HRD-Net 전산에 입력하는 평가참여신청서도 현장평가 실시 전 사전평가 자료로 활용

☞ 평가참여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은 자체평가보고서에 중복 작성 불필요

 ➊ 훈련기관 개요

① 훈련기관 개요 탭 클릭

② 평가정보 확인

③ 훈련기관정보 일치여부 확인 (등록된 정보 변경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④ 고용노동부 지원훈련 시작일 선택 (해당 기관에 한함)

⑤ 현장평가 주소 확인 (기본주소와 다른 경우 ‘현장평가 세부 주소’ 선택 후 세부 주소 

및 사유 작성)

⑥ 평가담당자 선택 (‘담당자정보변경’에서 추가한 담당자 중 1명 선택) 

⑦ 관리자 선택(‘담당자정보변경’에서 추가한 기관장 또는 대표자 선택) 

⑧ 시설지정서 제출

⑨ 수료생명단 제출 (사업주위탁훈련 운영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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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현장평가주소 약도 제출

⑪ 시설평면도 제출

⑫ 특화훈련 운영실적 반영 희망여부 선택(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한 기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실적이 없는 기관이 선택하여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➋ 훈련운영현황

 ① 기관이 심사평가 받고자 하는 직종에 대해 대표훈련과정 검색 후 선택

  - 훈련과정 개요서 양식에 맞게 작성 한 후 훈련과정 개요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② 학습지원도구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입력

 ③ 훈련시설현황 (공통업무에서 정보변경 후 연계 선택)

④ 훈련장비 및 기자재현황 (공통업무에서 정보변경 후 연계 선택)

⑤ 훈련전담인력 현황 (공통업무에서 정보변경 후 연계 선택)

  - 현장평가 당일 평가참여자는 “4대보험 가입유무 선택” → “현장평가 참여여부 

‘예’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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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기관 소속이나 현장평가 당일 평가 미참여자는 ‘아니오’로 선택

⑥ LMS(학사관리시스템 운영여부) 선택

⑦ 평가문항별 자체진단 및 활용내용(자체평가보고서) 입력

➌ 동의서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참여 서약 및 동의서

3. 상기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이하 “심사평가“) 관련 안내사항[공고문, 자료집, 시스템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기관유형 및 훈련유형에 맞는 심사평가 회차로 신청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공고문, 자료집, 시스템 신청방법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4.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상기에 입력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항목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나. 신용등급,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본평가를 위한 이력 정보 확인에 필요한 대표자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번호, 사업자등록 증명원 발급번호, 법인등록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평가신청이후 10년

3. 신용정보기관 등이 신용정보 등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4. 심사평가 제도개선 연구 등을 위하여 훈련과정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심사 자료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동의 합니다. 

5. 신청한 내용에 있어 누락이나 착오가 없고, 사실과 다를 시 부적합되거나 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6. 상기에 입력한 담당자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담당자 정보를 변경/수정 해야하며, 해당 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훈련기관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7. 훈련 운영 시, 인정받은 훈련과정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훈련목표, 훈련수준, 훈련대상자 요건, NCS적용, 훈련시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훈련강사, 

훈련시설, 훈련장비, 기타 증빙자료 및 훈련비 산출내역서의 모든 내용 

8.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동의함

신청자                      대표자             

* 과정심사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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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평가항목별 핵심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하며, 평가항목 외 사항은 기재 불필요

※ 평가문항별 1~2매 내외, 12포인트, 개조식으로 작성 권장

➋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시, 관련 문항 0점 부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의 실제 운영 또는 계획 중심으로 작성 

※ 제출 후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장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하여야 하며, 내용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➌ 본문 내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일부 

정보를 가려서 작성

  ∙ 예시 : 80****-1******, 홍O동, 010-****-1111 등

➍ 훈련기관에 해당되는 훈련유형 및 평가대상 구분에 맞는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 훈련유형 : 집체/원격, 평가대상 : 실적보유기관/신규기관

➎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가능 파일 용량을 고려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기입하고, 파일 내 

이미지 첨부 지양(평가항목 외 사항은 기재 불필요)

※ 용량(10MB) 초과시 HRD-Net 시스템 업로드 불가 및 오류 발생 가능

➏ 파일명은 “2023년_훈련기관 관리번호_훈련기관명_자체평가보고서.hwp” 로 제출

[자체평가보고서 내 그림파일 용량 
축소방법(한글 2010 이상)]

① 자체평가보고서 내 삽입한 이미지 선택

② 화면 상단의 [그림] 탭 클릭

③ [줄이기] 클릭 후 [용량 줄이기 설정] 클릭  

④ 각 설정에 체크하고, [설정한 해상도(dpi)로 
변경하기]를 ‘100’으로 조정

⑤ [확인] 클릭하여 변경된 설정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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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

❶ 표지

① 양식의 훈련유형 및 평가대상 구분 적합 여부 및 유의사항 확인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을 위한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용’ 자체평가보고서 활용

② 훈련기관명 입력

③ 훈련기관 관리번호(고유번호 9자리) 입력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공통업무 > 훈련기관정보관리 > 기본정보]에서 확인 가능

④ 작성일자, 작성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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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자체평가보고서 구성 및 작성방법

① 평가목적을 읽고, 해당 항목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이해합니다.

②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지표(평가내용)를 확인하고, 각 지표마다 어떠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방법을 통해 파악합니다.

③ 세부지표(평가내용)별로 2021~20222년에 실행 및 활동한 내용, 2023년 훈련기관 운영 시 

계획 중인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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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평가문항별 작성방법

1 기관경영

기관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운영 시 축적되는 각종 주요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안관리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기관 운영의 체계성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이해도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과 규정 준수 등의 윤리적 운영 등

  ※ 평가대상기간(2021.1.1~2022.12.31)을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

사례’ 선정 또는 ‘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산하기관 포함) 등에서 직업훈련 관련 포상’이력 

확인 시 우대

작성
방법

▶ 원격 직업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 및 현재 기관 운영 

체계의 우수성, 직업훈련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 참여*, 부정훈련 예방을 위한 활동 

내역,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윤리적 운영 노력을 위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설명회, 훈련기관 간담회 및 세미나 참석, 신문기사 등

2.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발전목표 수립의 적절성

∙ 발전목표 및 실행계획 관리의 지속성

∙ 발전목표 및 세부실행계획 공유 등

작성
방법

▶ 기관의 내부, 외부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목표(3년 이상에 걸친 경영계획),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행계획*, 기관 구성원과의 실행내역 

추진사항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에 대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발전 목표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담당자, 예산, 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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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주요정보 관리의 체계성

∙ 개인정보 수집의 적절성

∙ 정보보안 관리 활동의 지속성 등

작성
방법

▶ 훈련기관의 주요 정보의 보안관리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정보 수집의 적절성, 

정보보안관리 실시이력, 정보보안 담당자 지정, 훈련전담인력 및 훈련생 대상 정보보안 

관련 교육 운영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훈련과정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훈련품질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원격훈련과정 개발 체계의 적절성 

∙ 수요(요구)조사 실시의 적절성

∙ 조사결과에 따른 과정개발 반영･활용의 적절성 등

   ※ 평가대상기간(2021.1~2022.12.31) 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원격훈련과정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경력(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을 보유한 경우 우대

   ※ 훈련과정 개발 절차 예시

작성
방법

▶ 훈련과정개발(도입) 절차에 따라 효과적인 도구 및 수단을 사용하여 과정개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적절하게 분석하여 과정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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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과정 신규 개발 및 도입 현황>

’22년 신규 훈련과정 수 ’22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훈련과정 수 

’22년 신규 자체개발 훈련과정 수 위의 과정 중 자체 개발한 훈련과정 수

심사발급
코드

훈련과정명
(훈련과정ID)

NCS코드
훈련과정 주요 내용 

및 특징
개발형태 개발사소분류

코드
소분류명

I20202000539040 ABA20212000539040 020401 생산관리 특징 기술 개발/도입 OOO

※ 위 표는 평가대상 훈련과정(2021.1.1.~2022.12.31.에 종료된 과정) 중 2022년에 최초로 운영된 훈련과정 개발 및 
도입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공공기관 주관 훈련과정 개발 관련 경진대회 수상 실적>

경진대회명 수상명 주관 수상 일자

NCS기반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 동상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09.10.

※ 수상 실적이 1개 이상일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며, 해당 실적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

2.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운영(전･중･후) 체계의 적절성

∙ 훈련 사전정보 공유의 적절성

∙ 훈련생 평가체계 및 후속조치의 적절성 등

작성
방법

▶ 기관 현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운영 체계에 따라 운영하고, 훈련 오리엔테이션 시 훈련

과정 수료에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하며 과정 특성에 따라 훈련생의 성취수준 파악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시행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과정 개선 체계의 적절성

∙ 훈련운영 결과 분석의 적절성

∙ 분석 결과에 따른 과정 개선 반영･활용의 적절성 등

작성
방법

▶ 기관 현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개선 체계를 보유하고, 효과적인 도구 및 수단을 

사용한 훈련운영 결과분석, 훈련생 의견수렴, 만족도 분석, 내부직원 회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실제 과정개선에 활용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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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인프라

훈련 운영의 안정성, 편의성, 효과성 등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훈련인프라를 관리하고, 긴급 

상황 대비 체계에 따른 처리 내역 및 학습지원도구를 활용･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학습관리시스템(LMS) 단계별 발전 계획(중장기 계획)에 따른 이행의 지속성 

∙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의 적절성

∙ 학습관리시스템(LMS) 개선 및 관리체계의 적절성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예시>

 - 훈련생 모듈 : 정보제공, 수강신청, 평가 및 결과 확인, 훈련참여 이력 조회, 질의응답(Q&A) 등

 - 교강사 모듈 : 훈련생 진도 관리, 시험 및 과제 채점 관리 등

 - 관리자 모듈 : 훈련 진행 상황 관리, 과정개설, 수료기준 관리, 시험 및 과제 관리, 훈련생 

관리, 튜터 및 교강사 관리 등

작성
방법

▶ 훈련기관의 현재 학습관리시스템(LMS) 현황 및 사용자 모듈별 기능 내역, 사용자 의견 

수렴 및 자체 모니터링 실적을 통한 개선 이력, 단계별 발전 계획(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현황>

구분 훈련생 모듈 관리자 모듈 교･강사 모듈

시스템명 LMS 시스템 명

개발사 OOO

개발형태 개발/도입

구축시기 최초 설치 시기

접속경로(URL)* WWW.XXXX.OOO

주요기능 및 특징 특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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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LMS, 시스템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긴급 상황 대비 체계의 적절성

∙ 긴급 상황 대비 체계 관리의 지속성

∙ 제반 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

작성
방법

▶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및 이에 따른 긴급상황 처리 

실적, 긴급상황 대비 체계 점검 실적, 긴급 상황 대응 담당자, 훈련인프라(서버 및 네

트워크 등)의 개선 관리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학습지원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학습지원도구 활용의 적절성

∙ 학습 문의 대응 체계의 적절성 

∙ 학습지원도구 개선 및 관리체계의 적절성 등

<학습지원도구란?>

  - 학습지원도구는 훈련생의 훈련내용 이해 및 훈련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 개발된 자기주도

학습 및 상호활동지원 도구를 의미함

<학습지원도구 예시>

  - 자기주도학습: 자기진도관리, 로드맵, 역량진단, 노트, 용어사전 등

  - 상호활동지원: 쪽지, 실시간(비실시간) 의견교환 게시판, 클릭이벤트, 피드백 제공 등

작성
방법

▶ 현재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학습지원도구의 주요 기능 및 특징,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학습지원도구 개선 실적을 기재하고, 훈련생 학습 문의 대응 체계에 따른 실시 

이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학습지원도구 현황>

도구명 개발형태 구축시기 주요기능 및 특징

OOO 개발/도입 최초 설치 시기 특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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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전담인력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역량에 부합

하도록 업무분장하고, 적절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제공과 직무역량개발 지원 등을 통해 훈련

전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전담인력 선발체계의 적절성

∙ 훈련전담인력 확보의 적절성

∙ 훈련전담인력 업무분장의 명확성 등

전문성 확보에 대한 예시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6. 학습관리시스템(LMS)관리 가능한 사람

작성
방법

▶ 원격훈련 관련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현황에 부합하는 훈련전담인력의 선발체계, 

이에 따른 훈련전담인력 확보 내역 및 선발된 훈련전담인력의 전문성과 비중을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한 내역(업무분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훈련전담인력 현황>

근무형태 성명 담당 업무 최종 학력 전공 관련 경력 보유 자격증 비고

상시/단기 OOO 교육행정 학사 교육학 대학교 행정 중등정교사

※ 2021.1.1.~2022.12.31.에 종료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한 인원 중 주요 업무 수행자를 기준으로 최대 30명까지 
기재(퇴사자 포함)하며, 기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현장평가 시 증빙자료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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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평가
내용

∙ 훈련전담인력 근로계약의 적절성

∙ 훈련전담인력 근로계약 이행의 적절성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 훈련전담인력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 체계의 적절성 등

작성
방법

▶ 훈련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 근로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조건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 내역과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 실적, 복리

후생 제도 등 훈련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자체평가 포인트]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기간

- 임금 (임금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 소정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

- 근무장소, 담당업무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위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하는 필수 근로조건입니다.

훈련기관 자체점검을 통해 훈련전담인력 근로계약의 적절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전담인력 업무평가의 타당성

∙ 훈련전담인력 직무역량개발 지원체계의 적절성

∙ 훈련전담인력 직무역량개발 지원의 공정성 등

작성
방법

▶ 기관 현황에 부합하는 업무평가체계에 따라 평가 후 적절한 피드백(보상 및 페널티 

등)을 실시한 사례 및 직무역량개발 지원 계획, 절차에 따른 직무역량개발 지원 내역, 

직무역량개발 활동에 따른 후속조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022년 직무역량개발 지원 실적>

성명 담당 업무
교육명

(자격증명)
교육기간

시행기관
(시행처)

지원비용/전체비용 비고

OOO 행정 통계교육기초 일주일 통계교육청 30만월/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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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생 관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이 경력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생을 지원하고,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및 동기 부여 방안 등을 통해 훈련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 체계의 적절성

∙ 훈련생 미수료 방지 체계의 적절성

∙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 등

작성
방법

▶ 훈련기관의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다양한 방법 및 조치 사례, 고충 및 

건의사항 관리 절차, 훈련생 훈련과정 수료를 독려하기 위한 실행 내역 등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평가
내용

∙ 훈련생 경력개발 지원체계의 적절성

∙ 훈련 수료생 경력개발 지원체계의 적절성

∙ 훈련 수료 후 관리의 지속성 등

작성
방법

▶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 지원체계 및 지원 내역, 경력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훈련 수료 후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이 노력하고 있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Ⅳ.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관리

1.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2. 우수훈련기관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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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훈련기관 개요

☐ 우수훈련기관 선정의 목적

∙ 훈련기관 전문화 및 직업훈련의 품질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의 보유역량 및 훈련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직업훈련시장의 모범이 되는 훈련기관을 ‘우수훈련

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리

☐ 우수훈련기관 선정 현황

∙ 2022년도 414개소 신규(기존 기간만료 재선정 기관 포함) 선정을 포함한 총 676개소 

선정 유효(2023년 2월 기준)

<표 Ⅳ-1> 우수훈련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2022년 우수훈련기관

신규선정 지위유지

전체 676 413 263

집체 651 397 254

원격 25 16 9

※ 2023년 2월 기준으로 선정이 유효한 우수훈련기관 현황

2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개요

☐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목적

∙ 급변하는 고용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훈련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훈련기관 

육성을 위해, 우수훈련기관 중 직업훈련 우수사례 공모를 통한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베스트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리

-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선정 세부기준 및 일정 등은 별도 공고 안내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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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훈련기관 선정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현장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우수훈련기관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우수훈련기관 지위 부여

<표 Ⅳ-2> 2023년도 우수훈련기관 선정요건

구분 주요 내용

선정요건

(모두 충족)

❶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훈련성과 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각 영역별 배점의 
75% 이상 획득 

    ※ 2023년도 심사평가 기준 및 결과를 적용하므로 현장평가 참여 必

    ※ 2024년 우수훈련기관 선정(지위 부여) 기준을 각 배점의 80% 이상으로 상향 예정 

❷ 기본평가(기관건전성평가)의 감점이 10점 미만인 기관

❸ 2021.1.1.∼ 우수훈련기관 최종 선정일까지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사회적 물의 등 발생 이력이 없는 기관

❹ 2020∼2022년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이력이 없는 기관

❺ 심의위원회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적합 판정된 기관

    ※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의견 등으로 인해 우수훈련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선정 제외

❻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이수자평가에 참여하여 훈련이수자평가 등급을 보유한 기관 (단, 훈련이

수자평가 평가 포기 및 행정처분에 따른 최하위 등급은 인정 불가)

지위

적용기간

(유효기간)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결과, 우수훈련기관 지위를 부여 받은 훈련기관은 실적

보유기관 기본 인증등급 유효기간(3년)에 2년 추가 부여(최대 5년)

    ※  우수훈련기관 선정에 따른 우대혜택은 우수훈련기관 선정 이후 실시되는 심사평가부터 적용

 - 지위 적용기간(유효기간)은 2024.1.1.~2028.12.31.까지 적용

 - 단, 우수훈련기관 취소 요건별 적용시점에 따라 인증등급 및 지위 적용기간(유효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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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훈련기관 선정 취소

∙ 우수훈련기관은 매년 기본평가(기관건전성)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취소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유예 부여 

- 우수훈련기관 선정이 취소된 즉시 과정심사 등 우대 혜택 배제, 우수훈련기관 인증

마크 사용 불가

∙ (취소 시점) 우수훈련기관 취소 여부는 매년 심사평가 결과 발표 시*에 판정

* 선정 취소요건에 해당하나 행정소송·심판 및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인해 해당 심사평가 결과 발표 

시점에 우수훈련기관 취소가 보류되는 경우, 관련 행정소송·심판 종결(훈련기관 패소) 및 집행정지 

실효 시 즉시 우수훈련기관 지위 취소 적용

- 단,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판단

하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취소 및 우수훈련기관 혜택 배제

- 우수훈련기관은 취소되었으나 실적보유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인증 

부여(차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등급의 유효기간 시작)

∙ (혜택 배제) 우수훈련기관 취소 시 과정심사 등 우대혜택 배제, 우수훈련기관 인증마크 

사용 불가

- 일반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로 등급이 변동됨에 따라 우수훈련기관 우대혜택으로 

적용되는 훈련과정 유효기간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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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우수훈련기관 선정 취소요건

우수훈련기관 지위 취소요건

❶ 우수훈련기관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이상 처분 시 즉시 선정취소 및 우대혜택 배제

❷ 매년 실시한 기본평가(기관건전성평가)에서 10점 이상 감점된 경우

   ※ 20점 이상 감점된 경우 우수훈련기관 취소 및 인증유예 등급 부여

❸ 직전 2년(실적산정기간) 내 훈련 종료실적이 없는 경우

❹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의견수렴 결과,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 등 우수훈련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취소 및 혜택 배제

❺ 매년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시기 취소 요건

2019년~2022년 선정 
우수훈련기관

○ 일반취업률(가중치 미반영), 수료율, 수요자만족도 중 1개 이상 항목의 성과가 전체
평균의 90%미만인 경우

※ 성과평가 배점(70점 만점)의 40%인 28점 미만 획득 시에는 우수훈련기관 취소와 함께 인증유예 부여(단, 원격훈련기관은 

60점 만점 중 24점 미만 취득 시 인증유예)

※ 일반취업률은 가중치를 미반영한 훈련기관의 성과(훈련직종별 취업률 산정이 아닌 통합 취업률 적용)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재직자 훈련만 운영한 훈련기관은 일반취업률을 제외하고 산정

※ 수료율, 수요자만족도는 훈련생 통합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성과 적용

※ 우수훈련기관의 성과 모니터링 시 훈련기관별 성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기준은 매년 공고되는 심사평가 계획 공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❻ 집체훈련기관 중 실적산정기간 내 훈련이수자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2020년~2023년 선정 우수훈련

기관은 2024년 심사평가부터 적용

※ 단, 훈련이수자평가 평가포기 및 행정처분에 따른 최하위 등급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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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혜택

☐ 우수훈련기관 인증마크

∙ 우수훈련기관의 상징성 및 홍보 활용 등을 위해 마크 부여 및 HRD-Net홈페이지 

(hrd.go.kr) 우수훈련기관 마크 표기

- 우수훈련기관의 관리번호 및 유효기간을 표기한 인증마크 및 활용매뉴얼 제공

- 인증마크는 신청기관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표기한 인증마크 도안과 활용매뉴얼 

제공(12월)

※ 단, 우수훈련기관 유효기간 만료 및 우수훈련기관 취소 시 인증마크 활용 배제

☐ 훈련과정 검색

∙ HRD-Net홈페이지(hrd.go.kr) 메인화면 →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우수훈련과정” 표기* 및 검색 화면에서 우수훈련과정 상단 위치

* 취업률과 만족도 점수가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선별하여 제공 

☐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 지역별 우수훈련기관 목록이 포함된 홍보포스터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공

2 원격훈련기관 혜택

☐ 원격훈련과정 유효기간 추가 부여

∙ 원격훈련과정 기본 유효기간 2년 이외에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 1년 연장

※ 단,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인증등급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및 법정직무 훈련과정 등 비지원 과정은 유효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우수훈련기관 우대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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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훈련 지원인원 한도 우대

※ 단, 법정직무 훈련과정은 지원 우대 제외

☐ 훈련과정심사 시 우대

∙ 스마트훈련 과정 심사 시 ‘기관 역량’ 항목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등급별 점수 차등 부여

☞ 우수훈련기관 우대 혜택 및 선정·취소 기준은 직업훈련 제도 추진 방향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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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보유기관(원격)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본평가
(기관

건전성)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 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최저임금 위반 이력

재정
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구분 추가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정정 마감일 기준)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5점 감점 적용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지표 및 배점 기준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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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

평가

(100점)

성과

평가

(60점)

실

업

자

일반

취업률

(15점)

○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취업률 ÷ 전체 

평균 취업률 × 100%)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사업주훈련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취업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자에 포함되며,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하여 취업률 산정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 ÷ 수료인원) × 100%
 ※ 훈련직종별(NCS 대분류별)로 각각 일반취업률을 산정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직종별 수료인원의 비중을 적용 후 합산·부여한 점수가 더 높을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

○ 일반취업률 산정 시 가중치 부여 방식

  ※ 고용유지기간 등 타지표에는 가중치 비적용

①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1명을 0.5명(창업자는 1명)으로 적용(②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 적용)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 청년특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특정계층,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3(취약계층 가중치 중복 미적용),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 1.2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2021.1.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포함
③ 규모 가중치는 순수 취업인원(①, ② 적용 전) 200명 이상 1.1, 400명 이상 

1.2, 800명 이상인 경우 1.3을 적용

○ 실시인원은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는 경우 취업률 점수 0점 부여

고용

유지

기간

(10점)

○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훈련생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전체 평균 고용유지간×100%)에 따라 8등급

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0.7.1.∼2022.6.30. 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사업주훈련제외)

 - 일반고 특화훈련 수료생 중 고3남학생(상담기준)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가입 상용근로자 및 임의가입자, 소정훈련일수의 70%이상 출석한 

조기취업자 포함
 ※ 2020.7.1~2021.6.30과 2021.7.1~2022.6.30으로 각각 산출 후 합산

하여 산정

산 
출 
식

○ 평균 고용유지기간(일) = 산출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수료 후 6개월 
이내)의 가입일 수 합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

○ 산정기간에 실시인원이 없어 산정이 불가하거나 고용보험미가입취

업자만 있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실시인원이 있으나 수료인원이 

없거나 취업인원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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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수요자

만족도

(1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수료생이 입력한 
HRD-Net 수강평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설문조사 데이터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중도

탈락률

(10점)

○ 중도탈락률 21% 미만일 경우 만점(10점) 부여, 1%p 증가
(21%부터)시마다 0.5점씩 감점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실시인원-수료인원-조기취업자) ÷ 실시인원] × 100%

과정

운영

실적

(5점)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를 기준으로 훈련기관 운영과정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훈련기관 운영과정수 ÷ 전체 평균 운영과정수) × 100%

과정

심사 

적합률

(5점)

○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 과정 중 적합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고, 
달성비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2021~2022년 원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
 ※ 변경신청 과정 제외(정기심사 기준)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적합 과정 수 ÷ 심사신청 과정 수) × 100%
 ※ 조건부적합과정은 적합 과정 수에 포함하여 산정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

○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의 수료건수 일치율 및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수료기준 충족률(2.5점):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기준 충족률(%):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D-Net 수료건수)

×100%

○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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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자

수료율

(20점)

○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비율[(해당 기관 수료율÷전체 

평균 수료율)×100%]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의 실시인원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수료인원 ÷ 실시인원) × 100%

수요자

만족도

(20점)

○ 훈련투입 요소 및 훈련효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훈련생 및 기업체 

각각 10점으로 환산)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수료생이 입력한 
HRD-Net 수강평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설문조사 데이터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 근로자 개인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훈련생만족도 점수를 20점으로 환산

○ 수요자만족도 지표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점수 부여

훈련

과정

등급

(10점)

○ 평가 대상연도에 운영한 훈련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A등급 과정수×10점) ＋ (B등급 과정수×7점) ＋ (C등급 과정수×4점)] 
÷ 훈련기관 전체과정 수

과정

심사 

적합률

(5점)

○ 원격훈련과정심사 신청 과정 중 적합 과정 수 비율을 산출하고, 

달성비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2021~2022년 원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모든 훈련과정
 ※ 변경신청 과정 제외(정기심사 기준)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산 
출 
식

○ (적합 과정 수 ÷ 심사신청 과정 수) × 100%
 ※ 조건부적합과정은 적합 과정 수에 포함하여 산정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5점)

○ HRD-Net과 모니터링시스템의 수료건수 일치율 및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주요내용

산정
대상

○ 훈련종료일 기준 2021.1.1.∼2022.12.31. 훈련과정
 ※ 훈련과정 참여 차년도 7월말 기준으로 산출 후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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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산 
출 
식

○ 수료건수 일치율(2.5점): 수료건수 일치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건수 일치율(%): (LOMS 수료건수 중 HRD-Net과 일치하는 건수 ÷ 

HRD-Net 수료건수)×100%
○ 수료기준 충족률(2.5점): 수료기준 충족률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 수료기준 충족률(%): (LOMS 수료기준 충족 건수 ÷ HRD-Net 수료건수)

×100%

○ 연계데이터의 일치건수가 0건인 기관은 득점구간에 관계없이 0점 

부여

현장

평가

(40점)

기관경영

(6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포상 이력 

확인 시 우대

② 기관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③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8점)

① 훈련수요와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원격훈련과정 개발 관련 경진

대회 수상경력(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훈련 우수사례 선정 등)을 

보유한 경우 우대

② 훈련 전·중·후 과정 운영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가?

③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훈련인프라

(10점)

①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콘텐츠, LMS, 시스템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훈련전담인력

(1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③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하고 있는가?

   ※ 훈련전담인력 중 능력개발교육원의 보수교육 참여 인력 실적 우대 

훈련생 관리

(6점)

① 훈련생의 훈련적응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②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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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기관(원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관건전성

준법성

시정명령 ○ 처분 당 1점 감점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 처분 당 5점 감점

○ 처분 당 7점 감점(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 발생 시)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평가 당해연도에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발생 시에는 인증

유예 부여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바·사·아 항 참조

임금체불 이력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
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최저임금 위반 이력

재정
건전성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0점 감점 적용(국세, 지방세 모두 해당 시에는 20점 감점)

신용수준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 10점 감점
○ D등급,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15점 감점

구분 감점기준 (추가자료 제출마감일 기준 적용)

법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개인
사업자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제출 시
  - CC등급(CC+, CC- 포함), C등급(C+, C- 포함): 10점 감점
  -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 0 미만) 또는 D등급: 15점 감점
○ 훈련기관 대표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시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10점 감점
  - 0점 이상 ∼ 500점 미만 : 15점 감점 

※ 서류 미제출 및 불인정서류 제출(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시 최대 감점인 
15점 감점 적용

기타 ○ 사회적 물의기관 해당 여부 등 판단(심의위원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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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역량평가

(100점)

기관경영

(25점)

① 기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②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③ 기관의 발전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④ 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⑤ 기관의 주요 정보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

훈련과정 관리

(20점)

① 다양한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도입)할 수 있는가?

②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

③ 평가체계를 갖추어 훈련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④ 훈련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훈련인프라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도입)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

③ 학습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④ 학습지원도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⑤ 학습지원도구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훈련전담인력

(20점)

①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② 훈련전담인력을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가?

③ 훈련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이 적절한가?

   ※ 기관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후 반영

④ 훈련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

   ※ 훈련전담인력 중 능력개발교육원의 보수교육 참여 인력 실적 우대 

훈련생 관리

(15점)

①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②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

③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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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평가 당일 준비사항

<원활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한 평가시작 전 사전 요청사항>

① 독립 평가공간 및 평가위원, 평가참여자 자리 마련, 평가자료 준비

② 훈련기관의 시설지정서, wifi비밀번호, 멀티탭, 참여자신분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준비 및 

CCTV 종이 가림막 등 전원 차단

① 평가위원이 모여서 증빙자료 등의 검토를 실시하는 평가장소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함에 따라 현장평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평가 공간 마련

  - 시설(문) 앞 현장평가 중임을 표시하는 등 평가와 관련 없는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

  - CCTV, 카메라, 녹취기기 등을 통해 현장평가에 대한 내용을 촬영 및 녹취를 

금하고 있으므로 테이핑 처리나 탈거, 녹취 중단, 전원 차단 등 필요

    ※ 역량평가(현장평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평가주체 이외의 제3자는 평가위원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CCTV로 촬영하는 행위, 평가의 비공개 진행,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CCTV를 종이로 가렸으나, 녹취를 하고 있는 경우 등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② 현장평가 장소에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비치

  -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면, PC 저장파일, 

LMS 등) 준비

    ※ PC 저장파일인 경우,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 보유의 PC 또는 노트북 준비

  -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이 현장평가 당일 시점 기준으로 일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표기하여 비치

③ 평가위원용 평가시스템에 현장평가 결과를 입력하기 위하여 기관의 무선인터넷 

(WI-FI) 정보 공지

    ※ 다수 평가위원이 개별 노트북 활용하므로 멀티탭 준비 요망

④ 건전한 분위기에서 현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현장평가 당일 준비사항 안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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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을 환대하기 위한 다과준비 등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현장평가 점수 

획득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일체 제공 받지 않으므로 절대 금함

2 현장평가 자리배치도 예시

① 평가위원 책상은 평가참여자 등과 마주 볼 수 있도록 배치

  - 훈련전담인력 및 훈련생 인터뷰와 현장평가 총평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효율적 배치

② 모니터링 담당자가 참여하는 경우 추가 자리 배치

  - 현장평가 품질관리를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직원,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이 현장평가 모니터링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최소 현장평가 전날 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가 자리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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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 안내

※ 대상: 현장평가를 받으시는 원격 신규/실적보유기관(모니터링 대상 기관은 제외)

현장평가를 받으시는 신규 혹은 실적 훈련기관에게 현장평가의 절차 안내 및 현장평가 시 확인되는 

사항과 증빙자료에 대해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 현장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훈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평가위원과 훈련기관 기관장이 함께 서명 후 훈련기관 보관(확인 증빙을 위해 사진 촬영 실시)

①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현장평가 시작 전 훈련기관명(훈련기관 관리

번호), 현장평가 실시 일자, 현장평가 시작 시간 확인  

②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과 훈련기관 관계자와의 상견례를 실시하고, 현장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해 녹음되며, 현장평가에 제출된 관련증빙(각종 서류,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촬영이 실시됨을 안내

※ 현장평가를 위한 전용 녹음기와 촬영을 위한 카메라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지급한 장비만을 

사용하며, 이에 대한 훈련기관 확인 실시(평가위원 휴대전화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 촬영이 

불가하도록 사전 조치)

③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팀장, 훈련/전산전문가) 등에 대해 역할 소개

※ 필요에 따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여, 심사평가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할 수 있음

④ 현장평가 대상 훈련기관의 시설지정서(시설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현장평가 장소의 

실제 주소(실습장 포함)의 일치 여부 확인

※ 주소가 상이할 경우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현장평가 진행 여부 판단

⑤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관계자의 소속 확인(체크리스트 확인서에 자필 서명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

※ 현장평가 대상 훈련기관의 소속 직원(구성원)이 아닌 경우 현장평가 참여 불가

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 안내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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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정하고, 원활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한 훈련기관 기관장(대표)의 서명 실시

⑦ 현장평가가 마무리되면 평가위원을 통해 현장평가가 진행된 순서를 안내하고, 확인한 

증빙자료에 대해 훈련기관의 확인 실시

※ 현장평가 종료 이후에는 추가 증빙자료 제시 및 추가 소명을 할 수 없음

⑧ 현장평가 종료 후 3일 이내(공휴일, 주말 포함) HRD-Net에 현장평가에 대한 훈련

기관 확인 실시

※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 서식(2종)은 참고용으로 제시해드리며, 서식은 현장평가 당일에 

평가위원팀에서 직접 출력하여 지참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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